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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현대의 부동산시장의 환경을 살펴보면 부동산에 대한 가치평가가 과거의 가격

을 중심으로 하는 시장비교법에서 수익 또는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소득비교법

으로 바뀌었고 부동산에서 유발되는 수익도 부동산가격이 오르던 과거에는 부동

산을 소유하면 그 보유 자체로 수익이 창출되었지만 현재는 부동산시장의 침체

로 인하여 보유수익보다는 운영수익이 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이와 같은 부

동산시장에 대한 환경의 변화는 부동산중개업 및 중개업자에게 과거와는 다른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현대적인 변화요구에 효율적으

로 대처하고 건전한 부동산중개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업자,부동산

중개계약 그리고 부동산중개수수료 등 세 가지 부동산 중개제도에 관하여 그 실

태와 문제점 그리고 그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실태를 파악하는데 국토교통부,원주시청 등의 공공기관과 한국공

인중개사협회 등의 사설단체 등의 통계와 함께 선행연구에서 밝혀낸 부동산중개

제도에 관한 연구 자료를 이용하였고 위에서 얻은 통계자료의 분석과 선행연구

에서 밝혀진 연구사실을 토대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아보았으며 보다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연구결과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자 150명

을 대상으로 전문가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위의 자료들을 토대로 연구를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

다.부동산중개업자에 관하여는 첫째 중개업자의 전문성제고를 위해 사전 실무

교육과 사후 연수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과 둘째 소비자에게 효율적인 부동

산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중개업자의 업무영역이 현대적인 추세에 맞게 확대되어

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얻었다.셋째 무등록중개업자 연구에서는 전체중개 건에

서 무등록중개업자의 중개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무등록중개업자로 인한

피해의 유형별 분석에서는 부동산시장질서의 교란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



- viii -

며 무등록중개업자에 대한 대책으로는 전속중개계약의 활성화와 부동산거래신고

제도의 개선에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넷째 부동산중개업협회에 관한 연구에서

는 협회의 전문성과 권위의 확보가 필요하고 이를 토대로 수수료 등 불합리한

법과 제도의 개선을 위한 활동과 전국단위의 부동산거래정보망의 활성화 등의

업무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부동산중개계약의 연구에서는 현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반중개계약

보다는 전속중개계약이 더 합리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전속중개계약의 활

성화방안으로 세제혜택과 중개수수료의 자율화 등의 입법정책을 제시하였으며

부동산거래신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그리고 급매

물의 합리적인 거래를 위하여 사적 경매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

하였다.

부동산중개수수료의 연구에서는 현재 법정수수료율이 현실과 맞지 않아 순가

중개계약 및 초과수수료의 관행이 지금도 일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

였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토지,아파트,주택,상가건물,빌딩,토지 등으로

중개대상물건을 세분하고 중개의 난이도에 따라 중개수수료율을 조정해야 한다

는 의견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우리나라의 부동산중개업자・중개계약 그리고

중개수수료 제도는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그 해결방안에서 서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연구를 통하여 알 수 있었고 이 세 가지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

는 방법은 전속중개계약을 활성화시키고 부동산거래신고를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전속시키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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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연구의 배경

부동산은 모든 인간의 삶에 필수불가결한 재화이면서 부를 창출하는 경제재이

기도 하다.따라서 사람들은 부동산을 현실의 필요에 의하여 구입하기도 하고

미래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투자목적으로도 부동산을 구입한다.

경제재로서의 부동산은 다른 한편으로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공공

재로서의 성격도 강하게 가지고 있다.이런 양면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헌법

제23조에서는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은 보장하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재산권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고 특히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 그 제한과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헌

법 제122조).정부에서는 헌법이 부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동산 과열기

에는 규제정책을 시행하고 부동산 침체기에는 부양정책을 실시하는 등 시장 상

황에 따라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 후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루었다.이 과정에서

도시와 산업단지 등 개발지를 중심으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그러한

인구의 증가는 사회기반시설과 주택용지 등 부동산의 수요를 가져오고 이로 인

해 부동산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이 시대의 부동산은 여러 재화 중에

서 가장 가치가 있는 투자재가 되었지만 부동산투자에 대한 과열현상으로 부동

산 투기가 전국적으로 성행하는 부작용도 나타났다.이와 같은 부동산의 가격상

승은 인구증가율과 경제성장률의 둔화 및 정부의 투기 억제정책으로 2000년대

후반을 정점으로 끝이 나고 지금은 부동산의 가격 거품이 빠지면서 지속적인 가



- 2 -

격하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가격 상승기의 부동산에 대한 가치평가는 시장접근법이 주가 되고 소득

접근법을 부수적으로 사용한다.여기서 시장접근법이란 부동산의 가치를 주변의

비슷한 부동산의 거래사례가격을 기초로 하여 부동산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

다.따라서 1970년대 이후 2000년대 중반까지 부동산가격상승기의 부동산가치평

가는 ‘주위의 유사부동산의 거래가격과 비교’라는 시장접근법이 주로 사용되었

다.그러나 경제성장률 및 인구증가율의 둔화로 인하여 부동산의 수요가 감소하

고 국가의 투기억제정책으로 부동산의 투기적수요가 감소한 2000년대 후반의 부

동산가격하락기에는 시장접근법에 의한 부동산가치평가는 보조수단으로서의 역

할만 하고 생산성과 수익성을 기초로 하는 소득접근법을 주된 수단으로 하여 부

동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1)

2005년 우루과이협정의 발효와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시장이 개방되면서 외국

인의 부동산 취득과 개발 등의 부동산활동이 활발해지고<그림 1>우리 국민들

의 해외 부동산투자도 늘어났다.이로 인해 부동산시장에 대한 세계 경제의 동

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부동산의 거래,개발,투자 및 금융 등 부동산시장 전반에

걸쳐 미국 등 선진 부동산시장의 추세를 추종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2)

위와 같은 부동산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자(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중개업자’는 부동산중개업자를 말한다.)의 역할도 변할 수밖에 없다.과

거 1980-90년대 부동산가격이 폭등하는 시기에서의 부동산중개업자는 개발예정

지를 찾거나 시장접근법에 의해 주변보다 저렴한 부동산을 찾아 소개해주면 그

역할을 다 하는 것이었고 정책과 제도의 입안자인 국가기관과 소비자인 국민의

인식도 같은 수준이었다.그러나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하고 생산성과 수익성에

근거를 둔 소득접근법에 의한 부동산투자가 이루어지는 현대에서 중개업자의 역

할은 과거와는 크게 다를 수밖에 없다.현재의 중개업자는 중개대상 부동산의

지리적,제도적,사회적 환경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져야 하고 권리분석에 관한

1) 윤영식,부동산개발론(교육과학사,2012),49면
2) 윤영식,윗글 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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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은 물론 부동산의 가치도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이어야 한

다.

부동산중개업을 규율하는 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

한 법률’(이하에서는 ‘공부법’이라 칭한다.)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공부법은

그동안 수차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과거의 부동산환경을 전제로 한 규

정들이 많이 있다.1980-90년대 부동산가격의 호황기에 중개업자들은 순가중개

계약,부동산 전매 그리고 중간생략등기 매매 등의 불법적인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중개업자의 업무를 부동산중개행위로

만 제한하려는 목적으로 탄생한 법이 공부법이다.주요 규제내용으로는 중개업

자의 업무범위에 대한 규제,이중등록의 금지,거래계약서 및 확인 설명서 작성

의무,중개수수료의 법정상한선 등3)이 있는데 이러한 규제 중에는 현대의 부동

산중개환경에 맞지 않는 규정들이 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인 수정이나 보완 방안

을 만들어야 한다.

출처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2011.

<그림 1>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3) 공부법 제2조, 제12조, 제14조, 제25조, 제26조, 제3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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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의 목적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부동산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부동산중개제도

중에서 핵심인 중개업자·중개계약·중개수수료 등 세 가지부문에 관하여 현재의

법과 제도 그리고 중개현장에서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전문직업인으로서 우수한 중개업자를 양성하고 그동안

관행적으로 정착된 부동산중개계약(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중개계약’은 부

동산중개계약을 말한다.)의 불합리한 부분을 찾아내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중개

계약의 유형을 제시하며 부동산거래시장에서 가장 분쟁이 많은 부동산중개수수

료(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중개수수료’는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말한다.)에 관

한 연구를 통하여 부동산거래시장 참여자 모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중개수수

료체계를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연구의 범위

본 논문에서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범위를 설정하였

다.연구수행을 위한 내용적 범위로는 첫째 중개계약을 담당하는 중개업자의 양

성과 역할에 관한 개선점을 제시하고 무등록중개업자에 관한 대책을 수립한다.

여기서 무등록중개업자란 공부법 제9조에 의하여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공

인중개사와 중개법인 그리고 소개영업법에 의하여 기득권이 인정된 중개인 및

특별법에 의하여 부동산중개를 할 수 있는 법인을 제외한 자로 공부법에 의하여

부동산중개를 업으로 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둘째 중개계약에 관한 공부법과

현실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중개수수료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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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적 범위로는 설문의 대상은 원주시를 위주로 하고 수도권지역의 중개업자

를 포함하였고 부동산거래신고 현황에 대한 자료는 원주시를 대상으로 수집하였

으며 부동산중개계약 및 수수료체계의 개선책을 찾기 위하여 미국,영국,일본의

제도와 비교연구를 범위에 포함시켰다.

시간적 범위로는 공부법의 경우는 가장 최근에 개정된 법률(2013.6.4법률 제

11,866호)을 기준으로 하여 그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아보고 부동산거

래신고 자료는 최근 3년간 발표된 자료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2.연구의 방법

본 논문은 부동산중개업자,부동산중개계약 및 중개수수료체계에 관한 개선방

안을 연구하는데 연구 방법으로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

체 등)및 사설단체(공인중개사협회 등)의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현재의 중개제

도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참조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부동산중개의 전문가집단인 부동산중개업자의 설문을 통하

여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수집하였다.설문조사는 원주지역 부동산중개

업자 120명과 서울 및 수도권 부동산중개업자 30명을 대상으로 2013년 5월 25

일부터 6월 8일 까지 15일 간 실시하였다.

논문에서 연구의 구성은 총 5장으로 구성하는데 제1장인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과 연구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서술하고 본 연구에 대한 선행

연구들의 분석과 함께 선행연구와 본 논문의 차이점을 서술한다.

제2장에서는 부동산 및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한다.제1절에서

부동산과 부동산중개업의 개념에 관하여 설명하고 제2절에서는 우리나라 부동산

중개업법의 역사에 대하여 서술하며 제3절에서는 미국,일본,영국 등 외국의 부

동산 제도에 관하여 서술한다.

제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부동산중개제도를 부동산중개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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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계약 및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으로 구분하여 각 부문별로 현실의 운영

실태 및 문제점을 공부법의 제반 규정,기존의 선행연구 및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제3장에서 살펴 본 부동산중개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중점을 둔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제1장 내지는 제4장에서의 연구들을 요약하고 본 연

구에서 다루지 못한 한계와 향 후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제3절 선행연구 분석 및 차이점

1.선행연구 분석

부동산중개제도에 관한 이론적·제도적 측면의 연구와 법제가 정비되지 못한

우리나라에서 1983년에 부동산중개업법이 제정되고 공인중개사 자격제도가 도입

된 이 후 여러 대학에서 부동산학과가 개설되면서 학문적 측면에서나 제도적 측

면에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그렇지만 부동산중개제도의 선진국인 미

국,영국 등에 비하면 아직도 이론적 측면에서의 연구가 부족하고 제도적인 뒷

받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중개현실의 관행이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

다.학계나 정부 또는 관련업계의 연구와 관심이 더 많이 필요한 시기이다.

지금까지 본 연구와 관련이 있는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동산중개제도에 관

한 미시적인 연구로 부동산중개업자의 자격 및 교육에 관한 연구,부동산거래

및 중개계약의 관한 연구,중개수수료에 관한 연구,중개업자의 책임과 손해배상

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선행연구 중에서 본 논문과 관련 있는 연구는 다음

<표 1>과 같다.



- 7 -

제 1장 서론

• 연구배경 및 목적

• 연구 범위 및 방법

• 선행연구 분석 및 차이점

 

제 2장 부동산 및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이론적 고찰

• 부동산과 부동산중개업의 개관

• 부동산중개업의 역사

• 외국의 부동산중개업

 

제 3장 부동산중개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 부동산중개업자 등

• 부동산중개계약

• 부동산중개수수료

• 설문조사 분석

 

제 4장 부동산중개 제도의 개선방안

• 개관

• 부동산 중개업자 등에 대한 개선방안

• 부동산중개계약의 개선 방안

• 부동산중개수수료의 개선 방안

 

제 5장 결론

• 연구의 요약

•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그림 2>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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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주제 저자 및 연구물

부동산중개업자의 

자격 및 교육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중개업자 교육제도 개선방안에

관한연구”,1988.

•장우진,“부동산중개업자의 자질,서비스품질,경쟁우위 간의

구조적 관계에 관한 연구”,부동산학보제27집,한국부동산학

회,2006.

•김하현.“부동산중개업자의 자격 및 등록제도 연구”,목포대

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9.

부동산중개계약에 

관한 연구

•김기수 “부동산중개계약의정형화론”,부동산법학제집

한국부동산법학회 1987.

•소성규 “부동산중개계약에 관한 판례의 동향”,부동산학

연구제집 한국부동산분석학회 1998.

• 정완,“부동산거래제도의 발전방안”,부동산연구제13집
제2호,한국부동산연구원 2003.

•김상명 “부동산중개계약에 관한 연구1～2)”,법학연구

제5～26집 한국법학회 2007.

•유주선외2,“부동산중개계약에 관한 법적 논의”,부동산학보

제37집,한국부동산학회,2009.

•김대명외1,“공인중개사법상 부동산중개계약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34집,한국법학회 2009.

•김대명,“부동산 거래신고제도의 비판적 고찰”,법학연구 제

37집,한국법학회 제37권

중개수수료에 관한 

연구

•김건오,“부동산중개수수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국회

사무처 법제예산실,(통권제34호).1996.

•김봉섭,“우리나라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에 관한

개선방안-역진요율체계를 중심으로-“,한국지적학회지 14권

1호,한국지적학회,1998.

•김학환,“부동산중개수수청구권의 쟁점 검토”,대한부동산학

회지27권,2009.

<표 1>분야별 선행연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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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이점

본 논문도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중개업 및 공부법에 대한 이론적,

제도적인 접근과 비교법적인 분석을 통하여 부동산중개업의 선진화를 위한 방안

을 모색한다.그러나 본 논문의 특징은 이론적·비교법적 분석보다는 현실에서

나타나는 중개제도에 관한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각 부문별 문제점에 대

한 원인과 배경 등을 파악한 후 각 부문들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

는데 연구의 중점이 있다.예를 들면 선행연구들은 부동산중개계약에서 순가중

개계약 및 초과수수료의 관행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 개선책은 제시하는

데 주로 공부법 등 법과 제도적인 접근법을 사용하면서도 그런 불법행위가 일어

나는 배경이나 원인 등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가 부족한 편이다.무등록중개업자

에 대한 대책의 경우에도 선행연구들은 무등록중개업자로 인한 피해와 개선점은

연구하지만 무등록중개업자의 발생 원인이나 이들에 의한 중개행위의 실태에 대

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이 점이 선행연구와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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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부동산 및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부동산과 부동산중개업의 개관

1.부동산의 개념과 특성

가.부동산의 개념

독일 등 대륙법계에서의 부동산은 토지만을 의미한다.‘지상물은 토지에 따른

다’는 원칙에 따라 건물은 토지에 부속된 것으로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미

국에서는 부동산이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land(지상,지하공간을 포함

한 지표),realestate(토지 및 그 정착물),realproperty(realestate+모든 권

리)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물건으로서 일반적인 부동산의 개념은 real

estate를 사용하고 있다4).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의 개념을 법률적 측면에서 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률적인 측면에서 부동산은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으로 분류하는 것이 다

수의 견해인데 협의의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 또는 그 정착물’로 민법 제99조 1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을 말한다.부동산에 포함되는 정착물에는 건물 및

명인방법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나무와 같이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

는 물건이 있고 석축 옹벽,펜스,제방 등 토지의 일부분으로 독립성이 없는 것

도 있다.광의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과 준부동산을 합한 개념으로 준부동산

이란 선박,항공기,광업재단,공장재단,입목,광업권,어업권 등 등기나 등록을

통하여 공시가 가능한 물건을 말한다.5)

공부법에서는 협의의 부동산과 입목에 관한 법에 의한 입목 그리고 공장 및

4) 이창석,부동산학개론(형설출판사,2011),84-85면

5) 윗글,89-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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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을 중개대상물인 부동산으로 규정

하고 있다(공부법 제3조).

나.부동산의 특성

부동산고유의 특성은 물리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의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이 일

반적이다.물리적 특성은 부증성,영속성,부동성,개별성 등의 일반적 특성과 지

형,지세,위치,토양 등의 분류하는 개별적 특성으로 구분한다.인문적 특성은

경제적 특성과 제도적 특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경제적 특성으로는 용도별 위치

의 가변성,병합,분할가능성,희소성,수익성 등으로 나눌 수 있고 제도적 특성

은 법과 제도 그리고 사회관습 등으로 나눌 수 있다.6)개별부동산은 각각의 물

리적,경제적,제도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 부동산에 대한 거래에는 부동

산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며 이 점에서 부동산중개업자의 존재 의의가 있다.

2.부동산중개업의 개념

부동산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

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공부법 제2조 4호).공부법에서는 부동산중개업의 인적

범위를 타인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는

부동산중개업이 아니다.그리고 부동산중개는 업으로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유

상계약이 원칙이지만 판례는 무상의 중개계약도 공부법의 적용을 받는 중개계약

으로 보고 중개업자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7)그리고 중개란 토지,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과 입목(공장재단,광업재단)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

는 것을 말한다(공부법 제2조 1호).그리고 이러한 중개행위가 업으로써 계속적,

6) 강정규 외1,부동산학개론(부연사,2007),46면
7) 대판2001다71484,2002.2.5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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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외국에서의 부동산 중개업의 개념을 살펴보면 일본의 택지건물취인업법에서

는 부동산중개업을 ‘택지・건물(건물의 일부를 포함한다.)의 매매 또는 교환,택

지와 건물의 매매・교환・임대차의 대리 또는 매개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8)으

로 정의하고 있고 미국의 스미스와 기번스는 부동산중개업을 ‘수수료를 받을 목

적으로 타인을 위하여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매각하는 업’이라 정의하고 있다.9)

부동산 중개업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래대상인 중개대상물이 있어야 하고 매

도・매수를 원하는 중개의뢰인이 있어야 하며,이를 조정하여 거래의 성사를 매

개하는 중개업자가 있어야 한다.이들 중개대상물,중개의뢰인 그리고 중개업자

를 부동산중개업의 3요소라 한다.10)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려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공인중개사 또는 법인)가

사무소 등 법정요건을 구비하고 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공부법 제9조).

부동산중개업의 대상이 되는 중개대상물로는 토지 와 건축물,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그리고 입목에 관한 법에 의한 입목,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을 말한다(공부법 제3조).

3.부동산중개업자

공부법에서 부동산중개업자란 ‘공부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동법 제2조 4호).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공인중

개사 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만이 가능하다(공부법 제9조 제2항).중개업

자는 이중으로 사무실을 개설할 수 없고(공부법 제12조제1항)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업을 개설할 수 없다.

부동산중개업자의 유형에는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법인인 중개업자,부칙에

8) 택지건물취인업법 제2조 제2호
9) 김하현,“부동산중개업자의 자격 및 등록제도 연구“,목포대 박사학위 논문,11-12면
10) 이창석,앞의 글,5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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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부동산중개업의 개설등록한 자로 보는 중개업자11)가 있다.법인인 중개

업자에는 공부법에 의하여 개설등록을 한 법인과 공부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다

른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인12)으로 나눌 수 있다.

중개업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고용인13)에는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있

다.소속공인중개사란 하나의 중개업자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말한다.소속공인중개사는 중

개업자와 마찬가지로 인장등록 의무가 있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 업무를 직

접 수행하거나 중개업자의 중개 업무를 보조할 수도 있다(공부법 제2조 5호).중

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

에 대한 현장안내,문서복사 및 전화교환 등 부동산중개와 관련이 없는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공부법 제2조 6호).따라서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

는 공부법의 위반이 된다.

제2절 부동산중개업의 역사

1.공인중개사제도 시행 이전

가.관습법 시대

우리나라의 부동산거래 특히 토지의 거래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금석문 형태의 기록에 의하면 늦어도 9세기말에는 매매문서가 작

성되어 고려시대까지 부동산의 매매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고14)직업적인 부

동산중개인이 등장하고 부동산중개업이 일종의 업으로 정착한 시기는 고려시대

의 객주에서부터 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다.15)여기서 객주란 객상의 주인을 의미

11) 2005.7.29.법률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기존에 부동산중개업을 운영 중인 중개인
12) 이러한 특수법인으로는 농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한 지역농협협동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법에 근거한 지역산림조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산업단지관리기관,신탁업법에 근거한 신탁회사,자산관리공사법에 근거한 한

국자산관리공사 등을 들 수 있다.
13) 공부법 제11차 개정(2013.6.4법률제11866호)에서 사용인을 고용인으로 명칭 변경
14) 이태교외1,부동산중개론,(부연사,2006),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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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객주는 부동산거래 이외에도 상품의 매매,위탁판매업,여숙업 등을 겸하여

운영하였고 다수의 거간(중개인)을 고용하여 물품의 중개 등을 수행하기도 하였

다.때론 객주 스스로 거간이 되어 물품의 중개에 나서기도 하였다.

조선중기 이후 거간 중에서 특히 가옥의 매매․임차․전당․등의 매개를 업으

로 하는 가거간(家居間)을 가쾌 또는 집주름이라 부르고 그들의 사무소를 복덕

방이라고 불렀다.이 가쾌들은 대개 공동사무소를 운영하였는데 영업구역에는

제한이 없고 임차․전당 등 거래의 성립 시는 증인으로 연서를 하고 보증의 책

임을 졌다.수수료는 구전이라 하여 거래대금의 100分의1내지 100분의2를 받

았다.16)

나.객주거간규칙

조선후기는 개항과 함께 서구문물의 유입으로 상업이 성행하고 이로 인하여

주거이동이 빈번하게 되었다.개항지역을 중심으로 상업,거주목적의 부동산 수

요가 증가하였고 이와 함께 부동산거래를 알선하는 가거간 등 부동산중개인이

난립하면서 부동산거래질서가 문란해졌다.따라서 당시 조선에서는 이를 적절히

규제할 필요가 발생하여 1890년 5월 5일에 우리나라 부동산중개관련법의 효시인

‘객주거간규칙’이 제정되었다.그러나 이 규칙은 객주.거간들의 모든 활동을 규

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독립적인 부동산법으로의 존재 의의는

없다.

‘객주거간규칙’의 내용에는 거간이 국가에 영업세를 납부하면 개항한 곳에서

의 거래에 있어서 독점적인 영업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거간이 되려는 자는

국가의 확인절차를 거친 후 ‘첩장’이라 불리는 일종의 인가증을 주어 영업을 하

게 하는 인가제를 실시하였다.이 ‘객주거간규칙’은 한일합병 조약발표(1910.8.

9)후 일본인의 거래활동을 보호할 목적으로 폐지되었고 이 후 자유영업제로 변

경되었다.17)

15) 강해규외2,부동산중개론-이론・법령 및 실무(형설출판사,2007),110면

16) 서정화,한국의 복덕방입법론,(기공사,1980),33-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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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개영업취체규칙

한일합병과 함께 객주거간제도는 폐지되고 1912년 조선민사령에 의하여 일본

의 법령이 의용되었는데 이 조선민사령은 민사중개에 관한 자세한 규정이 없었

다.이 후 1922년 조선인의 부동산거래를 단속․관리하기 위하여 경기도령 등

각 도의 규칙으로 ‘소개영업취체규칙’이 공포・시행되었다

이 규칙에 의하면 소개업자는 숙박업,식당이나 요리전문점,기생집의 소개,

금융알선업,대서업,인력알선,혼인중매,토지 및 가옥의 소개․매매․대차 등의

중개행위를 업으로 하고 소개업자가 되려는 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허가를 받아

야 영업을 할 수 있는 허가제를 실시하였다.18)

라.소개영업법

해방과 6.25동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부동산중개업은 복덕방이라는 이름으로

그 명맥을 유지해 오다가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소개영업취체규칙’을 대체할

법제정의 당위성과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에 의한 개발과 도시화로 부동산의 거

래가 활발해짐으로 인하여 부동산중개에 대한 법제정이 시급하게 되었다.이에

따라 1961년 9월 15일 국가재건최고회의 제7차 상임위원회에서 ‘소개영업법’을

제정하였고 1961년 9월 23일(법률제726호)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다.

소개영업법은 소개영업과 그 단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동법 제1조)제정되었고 영업의 범위는 부동산,동산 등의 매

매,대차의 소개,혼인의 중매 그리고 고용자의 소개로 한정하였다(동법 제2조).

종전의 소개영업취체규칙에서는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제에서

관할구청장,시,읍,면장에게 신고하면 영업을 할 수 있는 신고제로 바뀌었다.19)

17) 김하현,앞의 논문,35-37면
18) 김하현,앞의 논문,38-39면
19) 김하현,앞의 논문,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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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인중개사제도 시행 이후

가.부동산중개업법

(1)의의

1970,80년대의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도시의 평창으로 인한 주택지와

공업지에 대한 부동산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부동산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

고 이로 인하여 중개시장의 규모가 대폭으로 확대됨과 동시에 이에 대한 부작용

으로 투기 및 부동산에 대한 허위 및 과장광고 등의 불법행위가 만연하여 기존

의 소개영업법으로는 부동산중개시장을 규율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다.

정부는 1983년 12월 30일에 기존의 소개영업법을 폐지하고 ‘부동산중개업법’

(법률 제3676호)을 제정하여 198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이 법의 제정 목적

은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부동산 중개 업무를 적절히 규율함

으로써 부동산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코자 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개영업법에서의 신고제를 허가제로 변경하였고 5년마다 허

가를 갱신토록 하였으며(동법 제4조),중개대상물도 부동산 물권으로 한정하였

다.또한 최초로 부동산중개전문자격사인 공인중개사제도를 도입하여 부동산중

개업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 중개업자의 종별에 따라 영업구역을 제한하였다

(동법 제8조,제9조).20) 그리고 중개업자는 업무상 중개의뢰인에게 가한 손해배

상을 보증하기 위하여 재정보증인을 선임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 또는 공탁을

하여야 하며(동법 제19조)중개의뢰를 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의무

를 부여하여 부실 중개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다(동법 제17

조).또한 중개업자의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20) 부동산중개업법 제9조 (영업의 범위)①법인 및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의 영업지역은 전국으로 하고,중개인의 영업지역은 당해영
업소가 소재하는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에 한한다.이하 같다)·군·구의 관할구역으로 하며,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중개대상

물에 한하여 중개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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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업협회의 설립을 의

무화 하였다(동법 제30조).

(2)이 후 개정내용

부동산중개업법은 2000년 1월28일까지 8차에 걸쳐 개정이 되었는데 그 주

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차 개정(1989.12.30공포)에서는 부동산 손해배상을 신속

하고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 또는 공탁제도를 신설하고 공인중개사제

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업자의 신규 허가는 공인중개사에 한하여 허

가를 하도록 하였다.

제4차 개정(1993.12.27공포)는 국제적으로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이 발효

되어 부동산중개업을 포함한 부동산서비스업의 대외 개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

기 위하여 선진 부동산중개제도를 도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법인인 중개업자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21)

법인인 중개업자의 경우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동법 제11조 제

1항)전속중개계약 제도를 도입하였다(제16조의 3).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 또는 도의 조례

로 정하도록 하였고(동법 제20조 제3항)중개 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처리하

기 위하여 허가관청 소속하에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이다(동법

제37조의 3).

제7차(1999년3월31일 공포)는 부동산중개업이 자율성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

도록 규제완화에 초점을 두고 개정되었다.주요 내용으로는 부동산중개업을 허

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고(동법 제4조)중개보조원의 인원수 제한제도를 폐지

21) 제9조의2(다른 영업과의 겸업제한)법인인 중개업자는 중개업외의 다른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
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2.부동산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지도 및 상담

3.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4.기타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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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법인인 중개업자가 일정 수 이상의 공인중개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제도를 폐지하였다(동법 제6조).또한 중개업자와 사용인이 의무적으로 받

아야 하는 일반교육(년1회 이상)과 연수교육제도(3년마다 1회)를 폐지하고 중개

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에 대한

사전교육의무조항만을 삽입하였다(동법 제29조).그리고 부동산중개협회의 설립

과 가입에 대한 의무조항이 임의조항으로 바뀌었고(동법 제30조)협회의 회장과

감사의 임명 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였다(동법제34조).

제8차 개정(2000년 1월 28일 공포)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의거 마련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중개인이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구역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도 이를 중개할 수 있는 중개인 영업구역 확대(동법 제9조제1항)규정과

중개의뢰인이 중개계약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개업자에게 중개

대상물 현황 및 가격 등의 사항을 기재한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삽입하였다(동법 제16조의 3).또한 중개업자가 정확한 확인・설명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의 제공

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동법 제17조 제2항)중개업자는 거래의 안전을 보

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또는 중도금을 중개업자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금융기관,제35조의2의 규

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는 자 및 신탁업 법에 의한 신탁회사 등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동법 제19조의 2).그리고 공인중

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나.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제9차 개정)

(1)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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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법의 제9차 개정은 체계적인 조문정리와 부동산 실거래가 신

고의 의무화 및 그동안 시행된 부동산중개업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

문개정의 방식을 채택하였고 법률의 명칭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다.22)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법률의 명칭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

였으며 중개업자와 그 사무원은 다른 중개사무소에 소속될 수 없도록 하였고 중

개업자는 천막 등 임시중개시설물을 둘 수 없도록 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동법 제12조,13조).또한 부동산컨설

팅 등 부동산서비스관련 유사업자와의 구분을 위하여 중개업자의 사무소명칭에

는 ‘공인중개사사무소’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도록 하고 중개업자

가 아닌 자는 그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동법 제18조).그리고 거

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매매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실제거래가격

등의 일정사항을 신고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였으며(동법 제27조)중개업자가

폐업 신고 후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의 중개업자지

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이 경우 폐업신고 전의 중개업자가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

도 1년간은 승계하도록 규정하였다(동법 제40조).이 밖에도 공인중개사인 중개

업자에게 경・공매대상 부동산의 입찰대리 업무를 허용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정

지제도의 도입과 무등록중개업자의 신고포상제도 도입 및 공제사업자에 대한 감

독규정 신설 등의 내용이 추가되었다.23)

(2)이 후 개정내용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2006년 1

월 1일부터 시행된 이 후 2013년 6월 4일 까지 11차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1회

22) 2005.7.29법률 제7638호,2006.1.1.시행

23) 서진형,최신부동산중개론,(부연사,2006),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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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개정 이유 주요 개정내용

2005.12.7

[법률제7710호]

규제조항의 일부 신설

및 개정

-자격증분실 등의 경우 과태료 면제

(제35조 제4항 신설)

-업무정지처분사유 3년 경과시 처벌

불가 (제51조제2항 6호)

2006.12.28

[법률제8120호]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

의 미비점 개선.보완

- 중개업자의 간판실명표기(제18조

3항 내지 4항 신설)

- 부동산거래신고 기한 연장(제27조

제1항)

-실거래 신고내용에 대한 관계공무원

의 자료제출요구권(제27조의 2신설)

2008.6.13

[법률 제9127호]

부동산거래신고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법의 운

영상 미비점 개선

-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 설치근거 마

련(제4조의 2신설)

- 일방의 실거래가 단독신고 가능(제

27조 제1항 단서 신설)

- 중개업자의 주택거래신고(법27조,

제51조,제54조)

- 거래대금지급증명의 서면요청(법27

조의 2)

2009.4.1

[법률제9596호]

법의 운영상 미비점 보

완

- 국토해양부장관의 실무교육지침 마

련 근거 규정 신설(제25조 제4항)

- 감독상 자료제출권 등의 완화(제37

조 제1항 1호,2호 삭제)

-중개사의 사용자책임에 대한 과실책

임규정 도입(제50조 단서 신설)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규정 삭

제(제51조 제6항 내지 제9항)

2011.5.19

[법률제10663호]

중개업자단체의 공정거

래를 위한 규정 보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위반 시 행정처분 요건 규정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 요구권

신설(제38조제2항 11호, 제39조제1

항13호,제39조의 2)

부터 10회까지의 주요 개정내용은 표로 정리하고(표 2참조)최근에 개정된 11

<표 2>제10차 까지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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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내용은 상술한다.

2013년 6월 4일(법률제11866호)에 시행된 11차 개정의 취지는 첫째 광고실명

제를 통하여 허위・과장광고 등 부동산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금지하여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둘째 중개업자고용인에 해당하는 소속공인중

개사와 중개보조원에게도 고용 전 실무교육을 받을 의무를 부여하여 중개업종사

자의 전문성제고를 꾀하고 중개업자와 소속공인중개사에게는 등록 후에도 2년마

다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였으며 셋째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감독권을 강화하였다.

법률 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설규정으로는 ① 등록관청에게 중개

업자가 등록을 신청할 때 중개업자결격사유에 대한 관계기관에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 부여하고24)② 허위 또는 과장광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중개대

상물 표시광고에 시행령에 의한 일정한 사항을 명기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였으

며25)③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하거나 폐업 또는 등록취소를 당할 때는

중개업소의 간판을 철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제21조의2)④ 중개업자가 중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

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5조의2).⑤

중개업자가 고용인(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고용할 때 고용 전 실무교

육을 의무화하였으며26)⑥ 감독관청 및 등록관청이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단속

을 할 때 협회 및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37조 제3항).

⑦ 그리고 공제기금의 건전성과 공제사업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신설규정으

로는 첫째 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에 관한 운영위원회

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하였고(제42조의2)둘째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 공제사업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조사 또는 검사권을 부여하고(제42조의3)

셋째 공제사업이 부적절하게 운영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개선을 명할 수 있

24) 공부법 제10조제3항
25) 공부법 제18조의2
26) 공부법 제34조 제2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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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항을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하였으며(제42조의4) 넷째 협회의 임원이

공부법에 의한 공제규정을 위반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해

당 임원의 징계・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제42조의5)끝으로 재

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제42조의6)등이 도입되었다.

개정규정을 살펴보면 ① 중개업자의 사용인의 명칭을 고용인으로 바꾸고(제15

조)② 등록의 결격사유인 ‘공부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을 ‘공부법 위반으로 인

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완화하였으며27)③ 업무정지 중인 중개사의 공

동중개사무소의 개설을 제한하였다(제13조 제6항).④ 부동산거래신고에 있어서

공동중개인 경우에는 공동중개에 참여한 중개업자 모두 공동으로 거래신고를 하

도록 규정하였고(제27조 제2항)⑤ 부정한 방법에 의한 부동산거래신고의 금지

규정을 포괄적인 규정에서 열거형의 구체적인 금지규정으로 개정하였고28)⑥ 중

개업자와 소속공인중개사의 사후 연수교육규정은 임의적 규정에서 필요적 규정

으로 변경하여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였으며(제34조 제4항)⑦ 협

회를 설립할 때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제41조

제4항)하였다.

위에서 요약한 우리나라 부동산중개업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요약하면 <표 3>

과 같다.

27) 공부법 제10조 제1항 11호
28) 공부법 제27조(부동산거래의 신고)제5항 ⑤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2.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된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는 행위

3.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하여 거짓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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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별 관련 법률. 제도 명칭 및 중개대상물 영업방식

고려 관습법
. 객주

. 상품의 위탁매매 등
자유제

조선 객주거간규칙

. 가쾌, 거간 

. 상거래 중개나 토지∙가옥의 매매∙대차중  

  개

인가제

(한성부)

1922년

5월19일

소개영업취체규칙

(조선총독부 

경기도령 제10호)

. 예기, 작부, 창기가업자, 고용자, 구혼자  

  소개

. 토지∙가옥매매 및 임차 소개

허가제

(관할 

경찰서)

1961년

9월23일
소개영업법

. 소개영업자

. 부동산∙동산 등의 맴, 대차의 소개, 혼인  

 의 중매, 고용자의 소개 등

신고제

(관할구청

장, 

시∙읍∙면장)

1983년

12월 

30일

부동산중개업법

. 부동산중개업자(중개인,공인중개사, 중개  

  법인 등)

. 토지∙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  

 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등의 매매, 임대  

 차 등의 중개

허가제

↓

등록제

(관할시장

, 군수, 

구청장)

2006년

7월29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상 동 

등록제

(관할시장

∙군수∙구청

장)

<표 3>부동산중개업의 역사 개관

*자료 :김하현,앞의 논문,49면

제3절 외국의 부동산중개업 개관

1.미국

가.부동산중개제도 개관



- 24 -

미국의 부동산중개업은 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1917년 캘리포니아주에

서 캘리포니아 부동산법(RealEstateLaw andSubdividedLandsLaw)의 규정

에 의하여 부동산중개인 자격제도를 최초로 시행한 이 후 대부분의 주에서 이와

같은 자격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그리고 1919년 켈리포니아주에서 부동산중개업

에 대한 면허제를 실시한 이후 현재는 미국의 모든 주에서 부동산중개업의 면허

제를 실시하고 있다.미국 부동산중개업의 또 하나의 특색은 부동산에 대한 종

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적인 부동산 중개회사의 출현과 이들의 급격한

성장이다,이들은 부동산의 중개 및 컨설팅뿐만 아니라 권원보험,에스크로우,

금융알선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또한 이들 회사들은 전국적인

프랜차이즈를 형성하고 있는데 최초의 회사는 ‘GalleryofHomes'로 1947년에

설립되었고 1978년에 설립된 'Century21'부동산중개회사는 최초로 전산 프랜차

이즈 체제를 도입하였다.29)

그리고 부동산중개인협회로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가 있는데 이 협회에

서는 상업용부동산의 실무처리 능력을 인정하는 자격제도인 CCIM(Certified

CommercialInvestmentMember)을 운용하고 있다,CCIM의 자격증은 가치와

공신력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얻고 있다.

나.부동산중개업자 자격제도

미국에서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는 공인자격을 부여받은 인적구성원으

로는 부동산판매원(realestatesalesperson)과 부동산중개사(reaiestatebroker)

가 있다.부동산판매원과 부동산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둘 모두 ‘자

격 시험 전 교육’,‘자격시험 통과’그리고 ‘자격시험통과 후 교육’등 3단계의 과정

이 필요하다.30)

부동산판매원 면허는 부동산에 관한 계약능력을 가질 수 있는 나이(보통18세)

29) 이창석,“각국별 부동산중개업 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 및 한국을 중심으로”,(대한부동산학회

지,1995),431,433면
30) 이창석,위의 논문,4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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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성인으로 일정한 교육기관에서 법정 교육을 수료한 후 자격시험에 합격

한 자에게 부여된다.부동산판매원 면허(SalespersonLicense)를 취득했더라도

적법한 부동산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중개업자(Broker)의 감독을 받고

업무 면허(WorkingLicense)를 받아야 한다.그리고 대부분의 주에서 시험합격

후 일정기간 이내에 사후교육을 받아야 하고 또한 일정기간마다 재교육을 의무

화 하고 있다.31)부동산판매원은 부동산중개업자에게 허용된 대부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부동산판매원 스스로 부동산거래를 완결할 수 없다.부동산판

매원은 그를 고용한 부동산중개업자의 감독을 받으며 부동산중개업자의 대리인

또는 피고용인으로 간주된다.32)우리나라와 비교하면 부동

산업무보조원 중 ‘소속공인중개사’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부동산중개업자의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수준 이상의 나이와 학력

요건을 갖추고 부동산중개에 필요한 교육과정의 이수를 필수로 하며 자격시험의

합격과 협격 후 법정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대부분의 주에서 고등학교 이상

의 학력과 18세(또는 21세)이상의 성년에게만 부동산중개업자의 자격이 주어진

다.또한 자격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부동산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

고 부동산판매원으로서 일정기간(1-4년)동안 부동산 업무를 수행하거나 부동산

전문고등교육기관에서 법정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시험자격이 주어진다.위와

같은 자격을 갖춘 신청인이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야 한다.시험과목은 부동산거래업,중개인업,윤리,계약법,부동산계약,부동산

관련 수학 등이며 특히 해당 면허시험을 시행하는 주의 면허법과 부동산실무에

관한 지식을 묻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33)또한 대부분의 주에서는 시험합격

후 일정기간 이내에 사후교육(postlicensingeducation)을 받아야 하고 이 후에는

일정기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34)

<표 4>와 같이 미국에서는 부동산중개업자를 부동산분야의 전문가로 양성하

기 위하여 교육요건을 강화하였고 중개업자가 된 후에도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

31) 김하현,앞의 논문,100면
32) 김하현,앞의 논문,98-99면
33) 김하현,앞의 논문,97-98면

34) 이창석,앞의 논문,4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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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중개업자의 자질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표 4>주요 주별 부동산중개사(Broker)자격제도의 개요

주의 명칭 연령 교육 요건 자격 요건 시험 계속교육

캘리포니아 18
부동산과정

8과목(360시간)

2년 이상의

실무 또는 대졸

필기시험

75점
4년 주기

오하이오 18
240시간 및 대학

2년 교육

2년 이상의

실무 경험

필기시험

75점
3년 주기

뉴 욕 18
부동산 과정

90시간

1년 이상의

실무 경험
필기시험 4년 주기

조지아 21
160시간 이수

및 고졸 이상

3년 이상의

실무 경험
필기시험 4년 주기

팬실바니아 21
240시간 이수 및

고졸 이상

3년 이상의

실무 경험
필기시험 일정기간

*자료 :이창석,앞의 논문,434면

다.부동산중개업 운용실태

미국의 부동산중개업자는 전통적인 부동산중개의 알선뿐만 아니라 권원보험,

에스크로우는 물론 저당보험 등 금융서비스에 이르기 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또한 중개업자의 업무영역으로는 부동산중개알선,부동산매매와

교환,위탁계약대리,임대료 수납,부동산 임대,부동산관리,부동산개발,부동산

컨설팅,그리고 부동산 감정평가,부동산 금융서비스 등으로 범위가 매우 넓다.

중개계약의 유형으로는 일반중개계약(openlisting),전속중개계약(exclusive

agencylisting),전임중개계약(theexclusiverighttoselllisting),공동중개 계

약(multiplelisting),순가중개계약(restlisting)등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중개업

자가 중개의 책임과 독점권을 갖는 전속중개계약 또는 전임중개계약이 일반적으

로 행하여지고 있고 공동중개를 위한 조직적인 부동산거래정보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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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S(multiplelistingservice)을 운영하고 있다.35)

중개수수료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며 각각의 거래에서 특약으로 정할 수 있

으나 매도인이 거래금액의 4-6%를 부담하는 것이 보통이다.

미국부동산거래의 일반적인 흐름은 <그림 3>과 같다.

매 도 인
                                          

중 개 업 자

부동산 확인

소 유 권      ⇆     

중개의뢰계약

(listing agreement)      ⇆     

부동산 가격

계 약 법

매수인 평가
     ⇆     

청약과 승낙
     ⇆     

계 약 법

저    당

신 탁 증 서      ⇆     

매 수 인

금   융       ⇆     

대    부

대 부 기 관

권원조사, 보험

권리증서 준비      ⇆     

계    약

에 스 크 로      ⇆     

소유권 형태

보    험

임대차계약서

거 래 물 건      ⇆     

소 유 권

취 득      ⇆     

세   금

토지이용규제 

*자료 :이창석,앞의 논문,435면

<그림 3> 미국의 부동산거래 흐름

35) 이창석, 앞의 논문, 435-4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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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영국

가.부동산중개제도 개관

영국의 공인 부동산중개사 자격은 왕립측량사협회(RICS:RoyalInstituteof

CharteredSurveyor)에서 부여하고 있고 동 협회에 가입한 부동산중개사를 적산

사(측량사)라 칭한다.적산사는 부동산의 중개업무외에도 부동산의 감정평가와

측량업무 등도 함께 수행한다.부동산중개업무의 내용으로는 주택 및 상・공업

용 부동산의 매매와 임대차의 중개,토지에 관한 대리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경

매 등이 있다.36)부동산에 대한 중개 업무는 부동산중개사가 하고 계약서의 작성

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선임한 솔리시터(solicitor)라 불리는 변호사가 한다.37)

나.부동산중개업자 자격제도

부동산중개업자로서 적산사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방법은 4가지가 있다.38)

첫째의 방법은 대학 또는 단과대학에서 왕립측량사협회가 인정하는 부동산학 전

문교육을 전일제과정(fulltimecourse)으로 3년 이수하면 적산사자격이

주어진다.둘째는 대학 또는 단과대학에서 왕립측량사협회가 인정하는 부동산학

전문교육을 샌드위치과정(sandwichcourse)으로 4년을 이수하고 1년의 실무에

종사하면 적산사자격이 주어진다.셋째는 왕립측량사협회(RICS)가 인정하지 아

니하는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RICS에서 요구하는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는

방법이 있다.마지막으로 왕립측량사협회가 자격을 인정하는 적산회사에 근무하

면서 2년 이상 실무경험을 갖추고 RICS와 별도조직인 적산사협회(AMSS)에서

적산사의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다.그리고 영국의 부동산법제는 중개보조

원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36) 김하현,앞의 논문,102면
37) 김상명,“부동산중개업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한국토지공법학회,(토지공법연구 제19집,2003),743면
38) 이창석,앞의 논문,441-4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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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동산중개업 운용실태

중개업자는 부동산알선중개는 물론 부동산매매와 부동산임대,위탁계약 및 대

리,부동산관리.부동산개발,부동산컨설팅 그리고 부동산측량 및 부동산 감정평

가 등의 업무를 할 수 있고 특이한 점으로는 중개업자인 적산사가 부동산은 물

론 골동품,가축 등에 관한 경매까지 업무영역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39)

중개계약은 개인계약(privatetreaty)과 경매(auction)로 나누어진다.개인계약

은 주로 대리(agency)의 형태로 행하여지는데 매도인의 대리인만으로 중개하는

경우와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의 대리인을 세워 복수의 중개업자에 의하여 중

개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경매를 통한 부동산의 거래는 경매인인 적산

사의 사무소 또는 공설경매장을 이용 하거나 미리 정한 장소에서 한다.중개계

약의 체결은 구두로 해도 되며 계약의 형식은 전속중개계약이 원칙이다.복수의

중개업자가 협력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중개의뢰(jointsoleagency)계약이 일반

적이다.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으나 적산사는 취급하지 않고 독점

중개(solesellingrights)계약은 의뢰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취지에서

적산사는 취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40)부동산거래계약서은 매도인과 매수인

이 선임한 솔리시터(solicitor)라 불리는 변호사를 통하여 작성한다.

중개수수료는 중개업자와 의뢰인 사이에 자유로이 정할 수 있으나 오랜 관행

으로 인하여 일정한 요금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3.일본

가 부동산중개제도 개관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주택난의 가중으로 부동산 유통시장이 매우 성장하

39) 국토개발연구원,“부동산중개제도의 합리화 방안연구”,43면
40) 이창석,앞의 논문,4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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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음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의 공백과 중개업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심각한 사

회문제를 야기하였다.이에 부동산업계를 중심으로 1951년에 부동산거래업법 입

법촉진연맹이 결성되었으며 1952년 6월 10일에 택지건물취인업법(법률제176호)

을 제정하였다.(이하 택건법이라 칭한다.)1957년부터는 택지건물거래주임자 시

험제도를 도입하여 운용되고 있다.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격시험

의 합격과 일정기간의 업무경력이 있어야 하고 일정 수의 성인인 전임거래주임

자를 두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고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지사(둘

이상의 주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성 장관)의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면허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41)부동산중개업자의 업무영역으로는 부동산의 중개,

부동산의 매매 및 교환,부동산거래에 대한 위탁업무 및 대리 그리고 부동산관

리 등이 있다.42)

나.부동산중개업자 자격제도43)

우리나라의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택지건물 취인주임자가 되려면 지방자치 단

체의 장 도도부현 또는 법정요건을 갖춘 부동산관련기관에서 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시험의 응시자격은 연령,성별에 의한 제한은 없으나 건설성령

에 의하여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시켜야 한다.첫째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그 이상의 학력 소지자,둘째 토지 또는 건물의 거래에 관하여 2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자,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설성령에서 규정한 대로 첫째와

둘째 조건과 동등 이상의 지식과 능력을 가졌다고 인정하는 자(택건법시행규칙

건설성령 제3조3의15)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택지건물취인주임자가 부

동산중개 등의 거래를 하려면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 택지건물 거래주임자가

되어야 한다.또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면허를 받아야 하는데

면허의 종류는 지사면허와 대신면허 두 종류가 있다.(택건법 제3조)둘 이상의

41) 김하현,앞의 논문,116면
42) 이창석,앞의 논문,457면

43) 김하현,앞의 논문,116-1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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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부현의 구역 에서 사무소를 설치하고 사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

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 지사를 경유하여 건설성장관에게 면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하나의 도도부현구역 내에서만 사무소를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지사에게 면허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면

허를 신청하는 자는 건설성령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규모와 업무내

용 등을 고려하여 일정 수의 성인인 전임 택지건물 거래주임자를 선임하여야 하

고(택건법제15조제1항)중개업자의 공신력 강화와 고객의 재산권보호를 위하여

택지건물거래취인자증 이라는 자격요건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실무경력을 요구

하고 있다.① 실무경력 2년,② 등록실무 강습수료자-1년 1회강의 50시간수료

후 시험 합격자,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택지・건물취득 또는 처분의 업

무에 종사한 기간이 통산 2년 이상인 사람 또한 등록 후 부동산거래업자는 주기

적으로(매년 1회 이상)50시간 내외의 강습을 받아야 한다.

다.부동산중개업 운용실태

일본의 부동산중개업자의 업무에는 부동산의 중개,부동산의 매매 및 교환,위

탁계약대리권,부동산관리 등이 있다.부동산의 매매는 중개를 위탁한 물건이 계

약기간 내에 거래되지 않은 경우에 중개업자는 위탁물에 대한 매수권을 갖는다.

그리고 중개계약의 유형에는 일반중개계약,전속중개계약,전임중개계약이 있다.

종전에는 중개계약에 대해 법률상의 규정이 없고 판례도 통일되지 않았으며 중

개계약이 주로 구두로 행하여져 내용도 불확실한 경우도 많았지만 1980년 5월

택건법의 개정을 통하여 중개계약내용의 서면화,중개거래가액결정에 대해 의견

을 말할 때 그 근거의 명시의무화 등의 중개계약제도가 도입되었다.

중개수수료는 중개물건의 금액에 따라 3단계로 차등을 두어 적용하고 있고 매

매와 임대차인 경우에 수수료의 차이가 있다44)

44) 이창석,앞의 논문,4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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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한 국 일 본 미 국 영 국

부동산 매매,교환,임대의 알선 중개 o o o o

부동산 매매 o o o

부동산 교환 o o

위탁계약 대리 o o o o

임대료 수납 o

부동산금융대부 서비스 o

부동산 임대 ▵ o o o

경매 o o o

부동산 관리 ▵ o o o

부동산 개발 o o o

부동산 컨설팅 ▵ o o o

부동산 감정평가 o o

4.종합

각 나라별 부동산중개업무의 범위를 요약하면 <표 5>와 같다.

<표 5>국가별 부동산중개업무범위

(▵는 법인만 허용)

*자료 :김춘기,“부동산중개업 자격제도와 업무영역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7,85면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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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부동산중개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중개업자 등에 관한 현황 및 문제점

1.중개업자의 등록 현황 및 문제점

가.중개업자 등록 현황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 등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45)공부법에 의한 부동산중개

업소의 개설등록에 필요한 기준은 개인과 법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개인의 경우

에는 첫째 공인중개사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공부법 제10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둘째 시・도지사의 위탁을 받은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이나 부동산중개업협회 등에서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의 실무교

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셋째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의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법인의 경우에는 (1)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2)

공부법 제14조46)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하며 (3)법인

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그리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

45)공부법 제9조
46)공부법 제14조(중개업자의 겸업제한 등)① 법인인 중개업자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와 제2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1.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2.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3.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4.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5.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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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3분의 1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을

요하며 (4)대표자,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법 제34조제1

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5)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

를 확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중개업자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고 법인인 중개업자만

그 관할구역 외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47)

*등록관청 :시장,군수,구청장

*등록신청 시 구비서류

-개설등록신청서,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실무교육 수료증,

사무소임대차계약서 등,반명함판 사진 1장,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등록통지 :신청서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종별 구분하여 서면통지

*인장등록은 등록관청에 등록

<그림 4>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 절차

47) 공부법 제12조,제1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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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부동산중개업법이 제정된 후 부동산중개업자수는 <표 6>과 같다.

<표 6>연도별 부동산중개업자수

년 도  합  계 공인중개사 중개인 법인

2012 82,595 75,379 6,749 467

2011 84,158 76,232 7,447 479

2010 83,361 74,634 8,263 464

2009 83,728 74,229 9,090 411

2008 83,627 73,212 9,995 420

2007 80,827 69,466 10,951 410

2006 78,611 66,276 11,910 425

2005 76,164 62,432 13,203 529

2004 72,247 57,362 14,331 554

2003 67,384 51,354 15,490 540

2002 58,920 41,663 16,673 584

2001 49,680 31,458 17,566 656

2000 45,845 26,452 18,776 617

1999 44,428 24,131 19,379 418

1998 40,083 18,617 21,286 180

… … … … …

1985 45,923 4,173 41,721 29

*자료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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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 업종별 교육 및 경력조건

미 국 부동산중개업자 교육: 주 평균150시간, 1-5년의 실무경력

일 본 부동산중개업자 등록강습 약50시간, 실무 또는 국가기관 2년 이상

대

한

민

국

부동산중개업자 32시간 - 44시간 실무교육

감정평가사 1년 이상의 실무경력

공인회계사 1년 이상의 실무경력

공인노무사 1년 이상의 실무경력

변 리 사 1년 이상의 실무경력

나.중개업자 등록의 문제점

(1)부동산전문가로서의 중개업자 양성 곤란

부동산중개업자가 되려면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공인중개사자격

을 취득하고 등록신청 전 1년 이내에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의 실무교육을 받

고 결격사유가 없으면 모든 인적조건은 만족한다.실무능력을 배양할 경력조건

도 없이 짧은 실무교육으로는 부동산중개서비스전문가를 양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이러한 실무교육으로는 단순한 중개과정을 배우기에도 부족한 시간이

다.48)

<표 7>국가․유사 업종별 개업 시 교육 및 경력조건

*자료 :권도중,“부동산중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75-77면,김하현,앞의 논문,126면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중개업등록 전 실무교육은 미국 등

48) 이와 같은 배경에는 국가나 국민의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인식수준이 오랜 전통에서와 같이 부동산중개업은 단지 부동산물건을

매매당사자에게 소개하는 역할이 거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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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는 물론 우리나라의 유사 전문자격증과 비교를 해도 매우 짧음을 알

수 있다.부동산거래는 경제적가치가 매우 크고 국민의 삶과 부의 형성에 중대

한 영향을 끼치므로 이를 매개하는 중개업자는 부동산에 관한 여러 분야의 전문

적 지식을 가져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공부법은 아직도 소개영업법에서의 소개역

할을 하는 수준의 중개업자를 전제로 한 실무교육 및 연수교육의 규정을 두고

있다.등록 전 실무교육이 중개업자에게 부동산을 중개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

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실정이다.(표 8참조)

<표 8>등록 전 실무교육의 문제점(설문 요약)

전체
교육내용의 

전문성 부족

교육시간의 

짧음

강사의 

전문성 부족

실무능력 

배양부족
비고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150 100% 55 36.7 9 6.0 19 12.6 67 44.7

(2)부동산중개업자 수의 증가로 인한 경쟁심화

201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총 인구는 48,219,172명이고 총 가구 수는

17,334,000가구49)이며 부동산중개업소의 수는 83,728개소로 하나의 부동산중개업

소 당 인구수는 575.9명이고 가구 수는 207.02가구이다.그리고 부동산중개업을

개설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의 수도 2012년 12월을 기준으로 324,909명이다.이를

보면 중개업소와 공인중개사 모두 인구와 가구대비 적정인원을 초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선행연구자료50)를 보면 우리나라 부동산중개업소의 수는 적정

업소 수의 2배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또한 공인중개사선발과

정도 필요인원에 대한 타당성검토도 없이 1,2차 객관식에 60점 이상 합격이라는

절대평가제를 실시하고 있다.이와 같은 부동산중개업소의 과포화상태는 중개업

49) 통계청,2010.12.28,인구주택총조사
50) 권도중,앞의 논문,66-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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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사이에 생존을 위한 경쟁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이러한 과열경쟁은 의뢰부

동산에 대한 과장광고 및 부동산중개사고의 발생과 초과수수료문제 등을 유발하

여 부동산중개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이러한 결과들은 국민들이 중개업자를

불신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표 9참조).부동산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국내 다른

전문자격제도의 인원・선발방법과 비교해 보면 공인중개사의 선발과정이 비계획

적이고 과포화상태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표 10참조).

<표 9>국민들의 중개업자 불신 원인(설문 요약)

전 체
중개수수료 

과다요구

중개물에 

대한 과장된 

정보

중개업자의 

전문지식 

부족

중개사고 및 

보상미비
기 타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150 100% 30 20.0 55 37.0 40 26.7 24 16.0 1 0.3

<표 10>국내 유사전문자격자 수와 시험제도 (단위 :명)

구분
공인

중개사

공인

회계사

공인

노무사
세무사 법무사

감정

평가사
변리사

총합격자

수
300,861 15,000 2,689 9,000 6,000 2,900 3,400

년 평균

합격자수
14,000 145 178 650 120 144 200

합격제 절대평가
최소인원

합격제

최소인원

합격제

최소인원

합격제

최소인원

합격제

최소인원

합격제

최소인원

합격제

*자료 :권도중,앞의 논문,71면

2.부동산중개업자의 업무영역의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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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현황

공부법에서 부동산중개업이란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의 중개를 업으로 행

하는 것으로 여기서 중개란 토지・건축물 등 법정 중개대상 부동산에 대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

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그리고 부동산중개법인의 경우에는 부동산중개 외에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의 제공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과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업무를 할 수 있고 위 업

무 이외에는 중개법인의 겸업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동법 제14조).

나.문제점

현대의 부동산중개는 종합서비스산업이다.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중개업자의

역할은 부동산소유권 등 지배권의 이전을 위한 매수인과 매도인의 연결뿐만 아

니라 그 이전 과정에서 필요한 권원분석,에스크로우,세무관계 및 금융까지의

종합적인 부동산서비스를 원하고 있다.중개업자가 이 모든 일들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의뢰인이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할 때 부동산에 대한 가치분석과 구입을

한 후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업무까지는 중개업자가 원스톱으로 처

리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그리하여 미국 등 부동산선진국에

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현대적인 요구에 부흥할 수 있도록 중개업자의

업무의 범위가 매우 넓다.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과거의 소개업수준의

업무영역만을 부동산중개업자에게 허용하고 있어 부동산중개업의 발전과 현대화

에 방해가 되고 국제적인 경쟁에서 뒤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우루과이협정 발

효 이 후 국내 부동산시장의 개방으로 외국의 종합부동산회사들이 우리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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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업에 진출하여 국내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고 종합적인 부동산서

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국내 부동산업자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부동산시장에서 부동산의 관리,매매,개발 등 부동산서비스업에

관한 거의 모든 행위들을 중개업자가 법의 저촉을 피해서 할 수 있다.예를 들

면 공부법에서는 중개업자의 의뢰물건에 대한 매매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

지만 중개업자가 가격 등의 이유로 의뢰부동산의 구입을 원한다면 다른 중개업

자의 중개를 받아 매입하거나,다른 중개업자의 개입 없이 중개업자가 매수인이

되어 매도인과 직거래를 하고 법무사를 통해 거래신고를 하거나 매도인과 공동

으로 거래신고를 하면 공부법을 회피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현재 공부법에서의 부동산중개업자의 업무영역에 대한 과도한 제한

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현대의 부동산서비스업에 역행할 뿐 아니

라 법의 회피수단으로 인하여 법이 의도하는 규제효과도 나타나지 않아 중개시

장에서 공부법을 경시하는 풍조만을 야기하고 있다.

3.무등록중개업자의 현황 및 문제점

가.현황

(1)무등록중개업자의 개념 및 종류

본 논문에서 무등록중개업자란 공부법 제9조에 의한 부동산중개업소의 개

설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로 정의하고 무등록중개업자의

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한다.첫 번째 유형은 세무서에 부동산자문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부동산컨설팅 간판을 걸고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무등록중개업

자이고 두 번째 유형은 타인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 받아 타인명의의 중개

업자 개설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거나 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등록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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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와 공동으로 중개업을 운영하는 자이며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형은 중

개사무소에 소속됨이 없이 주위의 친분을 이용하여 여러 중개업소를 배회하면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등이다.

무등록중개업자에 의한 부동산중개행위는 공부법 제48조 위반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2)현황

부동산을 매도하려는 매도인(특히 급매의 경우)은 매도의뢰를 부동산중개

업자뿐만 아니라 주변 지인들에게도 소유부동산의 매도를 의뢰하게 된다.의뢰

받은 지인이 부동산중개업자나 다른 지인을 통하여 부동산거래를 성사시키게 되

면 부동산중개업자나 매도인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게 되는데 보상을

받은 지인은 그 보상으로 인하여 부동산중개에 매력을 느끼고 무등록중개업자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이다.그리고 이러한 무등록중개업자가 어느

정도 경험과 경력을 쌓게 되면 본인의 희망 또는 중개업자의 추천에 의하여 타

인명의의 중개업소를 운영하거나 등록한 중개업자와 공동으로 중개업을 운영하

게 된다.

현재와 같이 부동산경기가 침체되고 매수자우위의 부동산거래시장에서는 부동

산을 급하게 처분하려는 매도인이 증가하고 이들은 중개업자뿐만 아니라 주위의

지인에게도 부동산이 매매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로 인하여 무등록중개업자도 증가하게 된다.

원주시를 예로 들면 원주시의 무등록중개업자의 규모와 그들의 중개활동을 정

확하게 파악하기는 불가능하지만 부동산거래신고를 통하여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다.2012년 원주시의 부동산거래신고는 총 12,648건으로 이중 부동산중개업

자와 매매당사자의 신고는 5,066건(40%)이고 법무사 등 기타대리인신고는 7,582

건(60%)에 달하여 부동산신고에서 기타 대리인신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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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매매당사자의 신고비율보다 더 높다.여기서 주목할 것은 기타 대리인신고

인데 그 이유는 무등록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를 하는 경우에 무등록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대부분은 법무사사무소에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법무사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대리하게 하기 때문이다.따라서

기타 대리인신고의 상당부분이 무등록중개업자의 중개에 의한 부동산거래임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무등록중개업자의 중개비율에 관한 중개업자의 설문조사를 보면 전체

부동산중개 건의 20-30%가 무등록중개업자의 중개에 해당하다는 답변이 43명

(29%)로 가장 많았고 50% 이상이라고 응답한 중개업자도 17명(11%)이나 된다.

잘 모름으로 응답한 중개업자가 32명(21%)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전체 설문조사 중개업자 중 수도권지역의 중개업자 (30명)가 포함되었기 때문으

로 추정된다.

<표 11>무등록중개업자의 중개 비율(설문 요약)

전체 10% 미만 10-20% 20-30% 30-50% 50% 이상 잘 모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150
100

(%)
8 5 9 6 43 29 41 27 17 11 32 21

나.무등록중개업자의 문제점

무등록중개업자는 중개시장으로의 진입과 탈퇴가 매우 자유롭기 때문에 공

부법의 규정을 준수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따라서 무등록중개업자는 서로의

인맥을 구성하여 순가중개계약 및 법정수수료를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요구하

는 경우가 많고 중개완성을 위하여 의뢰물건에 대한 허위 또는 과장광고를 하여

의뢰인에게 피해를 주는 등의 부동산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이로 인하여 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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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무등록중개업자의 세 가지 유형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유

형은 ‘타인의 자격증을 대여 받아 중개업을 운영하는 무등록중개업자’인 것으로

조사되었고(표 12참조)무등록중개업자로 인한 가장 큰 문제점은 ‘부동산시장질

서의 교란’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13참조).

<표 12>가장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무등록중개업자(설문 요약)

전 체
컨설팅 

등록을 한 자

자격증을 

대여한 자

무소속의 무 

등록업자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
비 고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150 100% 28 18.7 79 52.6 33 22.0 10 6.7

<표 13>무등록중개업자 중개행위의 가장 큰 피해(설문 요약)

전 체
법정중개수수

료의 초과
탈세

중개사고와 

보상미비

중개업제도의

유명무실

부동산시장

질서 교란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150 100% 14 9.3 5 3.3 39 26.0 17 11.4 75 50.0

4.부동산중개업협회의 현황 및 문제점

가.현황

중개업자는 그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 그리고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의 형식으로 공인중개사협

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51)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의 발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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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52)창립총회는 서

울특별시에서는 100인 이상,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각각 20인 이상의

회원을 포함한 600명 이상의 회원이 참석하여야 하고 발기인이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정관에 대하여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만 설립인가를 신청

할 수 있다.53)그리고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에는 지회를 시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말한다)·군·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협회는 사단법인으로 하고 공부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의 사단법

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협회는 중개업자의 자질향상과 품위유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

재 중개업등록을 위한 실무교육(시·도지사로부터 위탁에 의하여)과 부동산중개

에 필요한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동산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터넷에 의

한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하고 있고 부동산중개에 필요한 각종서식을 개발하

여 중개업자에게 보급하고 있다.그리고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로는 공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부동

산중개제도와 관련된 정책들을 개발하여 정부에 건의하는 둥의 노력을 하고 있

다.

미국,영국,일본 등 부동산중개제도의 선진국들의 중개업협회는 권위와 사회

적인 기반이 확고하게 형성되어 있다.미국의 관련협회로는 전미부동산중개인협

회(NAR: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가 있고 이 협회에서는

CCIM(CertifiedCommercialInvestmentMember)이란 자격제도를 운용하고 있

다.54)CCIM의 자격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활동 중인 125,000여명의 상업용부동산종사자 가운데 6% 정도

만이 CCIM협회의 정회원으로 활동일 만큼 권위가 있다.CCIM 정회원이 된다

51) 공부법 제41조 제1,2항
52) 공부법 제41조 제3항
53) 공부법 시행령 제30조

54) 김하현,앞의 논문,1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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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미국에서 부동산분야의 최고전문가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한다.영국의

경우에는 국가기관으로 왕립측량사협회(RICS:RoyalInstitute ofChartered

Surveyor)가 있고 사설단체로 영국부동산연맹(BPF: British Property

Federation)등이 있는데 왕립측량사협회는 공인부동산중개업자인 적산사를 회

원으로 두고 있고 영국부동산연맹은 부동산업계에서 활약 중인 가입회사의 이익

을 대표하는 기관이다.이 단체들 또한 사회로부터 명성과 권위를 인정받고 있

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중개업자단체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단일체제로 운영

되다가 2012년 11월27일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얻은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가 발

족되어 지금은 두 개의 단체가 존립하고 있다.협회는 회원의 회비와 실무교육

등 국가기관의 위탁사업 및 중개사고 손해배상을 위한 공제사업 등의 수익으로

운영된다.그러나 우리나라의 협회는 회원들의 무관심과 협회의 노력부족으로

미국의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와 같은 권위를 얻지 못하고 있다.

나.협회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중개협회는 협회임원들의 운영미숙과 회원인 중개업자의 무관심으

로 인하여 공부법에서 요구하는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무등록중개업자로 인한 시장질서의 교란행위가 상당함에도 이를

바로잡기 위한 협회의 노력이 부족하고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의 위탁을

받아 실시하는 실무 및 연수교육도 시간과 내용면에서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공인중개사가 실무교육을 받고 바로 중개현장에 투입되는 현실을 고려

하면 실무교육은 보강되어야만 한다(표 14참조).

또한 지부,지회 등 전국적으로 우수한 인적 조직망을 통하여 효율적인 부동

산중개제도의 개발과 전국적인 부동산거래정보망을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

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조직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협회를 통하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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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등록 전 실무교육의 문제점(설문 요약)

전 체
교육내용의

전문성 부족

교육시간의

짧음

강사의 

전문성 부족

실무능력

배양부족
비 고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150 100% 55 36.7 9 6.0 19 12.7 67 44.6

국적인 부동산거래정보망이 활성화되면 지역생활정보지나 네이버 등 광고매체에

게 중개업자가 지불하는 막대한 금액의 광고비를 절약할 수 있고 소비자인 의뢰

인은 협회의 인터넷망을 통하여 전국에서 유통되는 부동산을 모두 찾아볼 수 있

기 때문에 필요한 물건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편익이 있지만 협회의 노력부

족과 중개업자의 무관심으로 인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이용하는 중개업자도

소수(표 15참조)이고 협회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표 15>중개업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광고(설문 요약)

전 체
교차로 등 지

역생활정보지
인터넷

지역 부동산

거래정보망
신문

협회 부동산

거래정보망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56
170.7

%
128 85.3 57 38.0 63 42.0 2 1.3 6 4.0

*중복 선택 가능 문항

협회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회원들의 회비와 공제사업 등 수익성사업에 치중

하여 경력이나 연수교육 등 일정한 조건 없이 가입을 희망을 하는 모든 중개업

자에게 회원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그로 인해 협회의 권위가 파괴되고 회원의

질적 수준도 저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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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부동산중개계약 등의 현황 및 문제점

1.중개계약의 현황 및 문제점

가.중개계약의 개념

다수설 내지는 통설적 입장에서 부동산중개계약의 개념을 살펴보면 첫째 부동

산중개계약은 민사중개계약이다.부동산중개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거래가 일반

적으로 상인간의 상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중개로서의

성격을 갖는다.현행 민법에는 민사중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다만 법

무부에서는 민법개정을 통하여 민법의 위임조항에 민사중개에 관한 규정을 두

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다.55)

둘째 부동산중개계약은 유상・ 쌍무계약이다.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무상계약

을 체결할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중개행위에 대가가 따르는 유상계약이며 중

개인은 계약의 체결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의뢰인은 부동산물건에 대

한 거래계약을 체결할 때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서로 대가적의미를 갖는 쌍무계

약이다.

셋째 부동산중개계약은 낙성.불요식계약이다.따라서 중개계약은 중개의뢰인

55) 김하현,앞의 논문,31-32면 (법무부 “우리민법 제정 반세기만에 본격 손질”,법무부보도자료,2008.10.7.)

:민법개정안 제692조의2(중개의 의의)중개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체결의 소개 또는 주선을 의뢰하

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92조의3(보수청구권 등)①중개에 관하여 보수를 약정하는 경우에는 중개인은 그 소개 또는 주선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한 경우에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중개인이 중개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의 성립여부에 관계없이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692조의4(보수청구권의 감액 및 상실)①중개에 관하여 약정한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

할 수 있다.

②중개인이 계약에 위반하여 의뢰인의 상대방을 위하여 행위하거나 신의성실에 반하여 그 상대방과 보수를 약정한 경

우에는 중개인은 의뢰인에 대하여 보수나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692조의5(준용규정)제681조 내지 제683조 및 제689조 내지 제692조의 규정은 중개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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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청약과 중개업자의 승낙이라는 의사표시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며 계약의 방식

에 있어서도 특정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불요식계약이다.부동산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일정한 형식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이 부동산중개

계약의 성립요건은 아니다.

나.법적 성질

부동산중개계약에 관하여 민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중개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56) 첫째 부동산중개계약은 의뢰부동산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만 보수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도급계약과 유사하

다는 견해가 있다.그러나 중개계약은 도급계약과는 달리 거래를 완성시킬 의무

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둘째 부동산중개계약을 위임계약

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이에 대한 반대의견으로는 우리민법에서 위임은 무상이

원칙인데 중개계약은 유상이 원칙이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셋째 부동산중

개계약의 법적성질을 민법상 하나의 독립된 계약으로 취급하지 않고 민법의 여

러 전형계약의 요소들이 혼합되어 있는 혼합계약으로 보면 견해가 있다.넷째

중개계약은 우리민법의 규정에는 없지만 비전형계약으로 독립된 고유의 영역을

가진 하나의 계약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위 견해 중 다수설과 판례는 우리 민법의 위임계약이 유상계약을 배제하지 않

고 있다는 이유로 부동산중개계약을 위임계약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57)

다.유형

부동산중개계약의 유형에는 중개방식으로 구분하면 일반중개계약,전속중개

계약,독점중개계약,순가중개계약 등 네 가지 방법으로 구분 할 수 있고 하나

56) 정정일,“부동산 중개계약에 대한 소고”,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제14권 제1호(2009.9),29-32면
57) 대판91다36239,1992.2.11선고,이재홍,민법주해(박영사,1997),5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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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계약에 동원된 중개업자의 수에 따라 단독중개계약과 공동중개계약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중개계약이란 중개의뢰인이 한 명 또는 다수의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

한 후 거래를 성사시킨 부동산중개업자에게만 보수를 지불하는 형태의 계약을

말한다.중개의뢰인은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중개의뢰를 한 후에도 스스로 거래

의 상대방을 찾아서 직접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이 경우에 중개업

자는 보수청구권이 없다.따라서 의뢰받은 중개업자는 중개계약을 체결한 후에

도 거래 완성에 대한 큰 불확실성 존재하고 동일 물건에 대하여 여러 중개업자

가 관여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중복하여 발생한다.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진 않지만 공부법에서는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법

정 내용을 담은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58)

일반중개계약은 우리나라에서 일반화된 부동산중개계약이다.

전속중개계약은 중개의뢰인이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한

중개업자를 정하여 그 중개업자에 한하여 당해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을 말한다(공부법 제23조 제1항).전속중개계약은 법정계약서서식을 사용하

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

업무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중개업자는 전속중개계약서를 3년 간

보존하여야 하며(공부법 시행규칙제14조)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속

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이다(공부법시행령 제20조 제1항).중개업자가 전속중

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가 아니면 전속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59)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중개업자는 약정한

58) 공부법 제22조(일반중개계약)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1.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2.거래예정가격

3.거래예정가격에 대하여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중개수수료

4.그 밖에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59) 공부법 제23조 제3항,동법시행규칙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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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장   점 단   점

일반

중개

⦁관행적으로 익숙한 방식

⦁거래정보망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이

방식이 유리

⦁업무처리에 소극적임

⦁중개업자의 책임의식이 희박함

⦁의뢰인과 중개업자의 관계가 복잡함

기간 동안 중개대상물에 대한 전속중개권을 갖지만 중개의뢰인이 다른 중개업자

와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다만 전속중개업자는 전속

중개 약정기간 내에 중개의뢰인이 다른 중개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도 보수청

구권을 잃지 않고 중개의뢰인에게 법정중개수수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개의뢰

인이 스스로 거래상대방을 찾아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의 50%의 범

위 내에서 실비청구권을 갖는다.60)

독점중개계약은 부동산중개에 있어서 독점적인 권리를 특정 부동산중개업자

에게 부여하는 계약방식을 말한다.전속중개계약과의 차이점은 중개의뢰인이 스

스로 거래상대방을 발견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독점중개업자에게 중개수

수료의 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차이가 있다.

순가중개계약이란 중개의뢰인이 제시한 거래물건에 대한 거래가격을 초과하

여 받은 금액을 중개업자의 수수료로 인정하는 제도이다.순가중개계약은 중개

업자가 매도인에게는 낮은 가격을,매수인에게는 높은 가격을 제시하여 중개의

뢰인에게 손실을 야기하는 등 부동산거래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

부법에서는 순가중개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하나의 중개계약에 두 사람 이상의 중개업자가 협력하여 거래를 성사시키고

수수료를 분배하는 중개계약을 공동중개라 하고 하나의 중개계약을 한 명의 중

개업자와 체결하여 거래를 성사시키는 계약을 단독중개계약이라 한다.과거에는

단독중개계약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공동중개가 점점 증가하는 경향이 있

다.각 중개계약별 장,단점은 <표 16>과 같다.

<표 16>부동산중개계약별 장,단점

60) 공부법 시행규칙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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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지역이 좁은 읍⦁면지역에서 유리 ⦁중개물건의 노출로 하자 가능성 의심

전속

중개

계약

⦁물건의뢰시에 시간과 경비가 절약됨

⦁물건이 널리 공개되므로 매수자 탐색시

간을 줄일 수 있음

⦁중개업자가 적극적으로 노력함

⦁서면에 의한 중개계약으로 의뢰계약이

확실함

⦁중개업자의 능력에 따라 거래의 성패가

좌우됨

⦁물건정보공개비용이 필요함

독점

중개

계약

⦁일반중개계약의 결점을 제거하고 중개

업자의 적극적 중개활동 유도

⦁독점권을 보유로 물건분석에 신중하고

광고비 등 제비용 지출

⦁타 중개업자와 협동하여 업무처리 가능

⦁부동산중개업을 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제도

⦁중개업자의 능력에 따라 거래의 성패가

좌우됨

⦁영세하고 능력 없는 시장에서는 정착할

수 없음

공동

중개

계약

⦁매수인에게 물건의 선택을 용이하게 함

⦁정보의 집중처리로 중개활동을 능률화

함

⦁광고비 인건비,활동시간을 절약할 수

있음

⦁각 업체의 활동영역 확대에 도움이 됨

⦁회원 간의 윤리성이 있어야 함

⦁회원 사이에 신뢰할 수 있는 전문성이

필요

⦁중개수수료의 분배

⦁독점중개계약제도가 선행되어야 함

순가

중개

계약

⦁물건을 은밀하게 매각할 경우 유리한

조건임

⦁물건을 빠른 기간에 거래시킬 경우에

유리함

⦁중개수수료가 지나치게 과다해질 수 있

음.

⦁중개업자가 자기수익을 위하여 의뢰인

에게 불리한 중개를 할 수 있음

⦁공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제도임.

*자료 :문영기외1,부동산중개이론,부연사,2005,146-152면

라.현황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는 부동산중개계약은 일반중개계

약이고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의뢰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부동산중개업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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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개정(1993년12월27일 공포)에서 전속중개계약제도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지만 <표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속중개계약의 체결실적은 아주

저조한 편이다.

<표 17> 전속중개계약이 차지하는 비율(설문 요약)

전체 1% 미만 1-5% 5-10% 10% 이상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150 100% 85 57 53 35 10 7 2 1

마.문제점

우리나라의 부동산중개현장에서 주로 이용되는 중개계약에는 두 가지의 문제

점을 가지고 있다.하나는 대부분의 중개계약이 구두로 체결된다는 것이다.이로

인하여 중개계약의 내용이 불명확하게 되어 차 후 손해가 발생할 때 책임소재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근거가 남지 않기 때문에 초과수수료 등 불법적인 내용이 중

개계약에 포함되기 쉽다.두 번째는 일반중개계약(OpenListing)의 문제점이다.

일반중개계약은 중개의뢰인의 중개인선택의 다양성이 확보되고 중개인 사이의

경쟁으로 인하여 계약 성사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고 이를 선호하는 중개업자도

상당하다.(표 18참조).

<표 18> 일반중개계약의 장점(설문 요약)

전체 적은 책임
의뢰인의 

의뢰의 편리성

거래관행에 

익숙

경쟁에 의한 

빠른 계약성사

경쟁으로 가격 

결정의 합리성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53
100

%
7 13.2 15 28.3 1 1.9 20 37.7 10 18.9

*설문에서 가장 합리적인 계약으로 일반중개계약을 선택한 중개업자 53명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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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반중개계약은 의뢰받은 여러 명의 부동산 중개업자 중에서 거래계약

을 체결하여 중개를 완성한 중개업자에게만 중개수수료가 지급되기 때문에 의뢰

받은 중개업자들은 중개의 완성을 서두르게 되어 부실한 중개의 원인을 야기한

다.부동산을 거래할 때 합리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려면 거래물건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주변의 지리적,사회적,제도적 여건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그리나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는 가장 먼저 중

개를 완성하기 위하여 매도인에게는 의뢰부동산의 단점을 주로 부각시켜 합리적

인 수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할 것을 권유하고 매수인에게는 의뢰부동산의

장점을 위주로 설명하여 가격을 부풀리는 등 의뢰인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

한다.또한 권리분석이나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부실하게 하여 거래성립

후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그리고 중개업자의 측면에서도 광고와 현장방

문 등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여 의뢰부동산에 대한 중개완성을 위해 노력하

였지만 거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불합리한 결

과를 야기한다.위와 같은 이유로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는 의뢰부동

산에 대한 중개노력을 소홀히 하거나 그동안 실패한 중개계약들을 보상받기 위

하여 초과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그리고 일반중개계약에서는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를 위한 인적,물적 정보를 혼자만 보유하고자 하여 객관

적이고 투명한 부동산거래가 성립되기 어려운 단점도 있다.

2.부동산거래계약과 부동산거래신고제의 현황 및 문제점

가.현황

(1)부동산거래계약

부동산거래계약이란 복수의 당사자가 거래대상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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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임대차 등의 거래에 있어서 매도와 매수 등 서로 반대방향의 의사표시의 합

치로써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를 말한다.예를 들면 부동산의 매매인 경우에 매도

인과 매수인의 복수의 당사자가 있어야 하고 일정한 내용을 담은 매도와 매수라

는 서로 반대되는 의사표시의 합치로서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성립한다.중개업

자의 중개로 인하여 중개가 완성되어 부동산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공

부법에 의한 필요적 기재사항을 포함한 부동산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중

개업자는 그 계약서를 5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61)

(2)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도란 토지 또는 건축물 등 공부법 제27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

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부동산거래신고제도의 도입취지는 부동산거래

시장의 투명성을 구축하여 부동산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실제거래가격을 확보

하여 공평과세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이다.부동산거래신고를 실거래가로 신

고하는 제도는 2005년 7월29일에 도입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부동산거래신고는 ①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② 중개

의뢰를 받은 중개업자가 하는 경우,③ 법무사 등이 매수인과 매도인을 대리하

여 신고하는 방법(기타 대리인 신고)등으로 나눌 수 있다.중개업자가 중개한

부동산의 거래신고는 중개업자가 이를 하여야 한다.공동중개의 경우에는 공동

중개에 참여한 중개업자 모두가 공동으로 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62)

나.문제점

61) 공부법 제26조
62) 공부법 제11차 개정(2013.6,4)법률 제2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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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를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기타대리인

신고 건이다.63)기타대리인신고에서 대리인은 대부분이 법무사인데 법무사에 의

한 부동산거래계약서의 대리 신고는 법무사의 사무장 또는 직원이 부동산거래계

약서를 작성하고 그 거래계약서를 대리 신고하는 것이 관례이다.부동산거래계

약서를 법무사사무실에서 작성하는 이유는 첫째 중개비용을 들이지 않기 위하여

매매당사자들이 직접 거래하는 경우와 둘째 거래계약을 주선한 중개자64)가 직접

거래계약서를 쓸 수 없는 이유 등이 있는데 중개자가 거래계약서를 쓸 수 없는

이유는 무등록중개업자가 중개를 한 경우이거나 중개업자가 중개를 한 경우라도

업・다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부동산중개업자가 무등록중개업자의 도움을

받아 중개를 하는 등의 불법적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다.이를 유형별로 살

펴보면 (1)매도자와 매수자가 직접 부동산에 대한 거래를 약정하고 거래계약서

를 법무사 등 대리인(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을 통하여 작성하고 그 대리인이 거

래신고를 하는 경우 (2)무등록중개업자가 중개를 완성하고 그 무등록중개업자

의 의뢰를 받아 대리인이 거래계약서 작성 및 신고를 하는 경우 (3)중개업자가

무등록중개업자와 공동으로 중개를 완성하고 공부법에 의한 제재를 회피할 목적

으로 대리인에게 신고를 의뢰하는 경우 (4)중개업자가 중개를 완성하였지만 초

과수수료,다운・업계약서 작성 등 불법인 중개행위를 하여 거래 이 후 책임질

단서를 남기지 않기 위하여 대리인에게 거래신고를 의뢰하는 경우 등으로 나눌

수 있다.65)

협회에서 2010년에 등록관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한 단속에서 공부법

위반 사례를 보면 무등록중개업자에 대한 단속 건이 전체 685건에서 178건

(26%)이 되는데 이들의 중개로 인한 거래신고는 대부분 기타대리인신고로 이루

어 졌음을 추정할 수 있다.

원주시의 부동산거래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원주시의 부동산거래신고는

63) 임이택외2,“부동산중개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8권 제1호,2006),64면
64) 중개자에는 무등록중개업자,중개업자를 모두 포함

65) 원주시 일부 중개업자 및 법무사 사무장을 통하여 얻은 구술 자료를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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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도

계 중개업자 신고 매매당사자 신고 기타 대리인신고

건 수 비율 % 건 수 비율 % 건 수 비율 % 건 수 비율 %

계 36,959 100 14,949 40 1,894 6 20,116 54

2012 12,648 100 4,667 37 399 3 7,582
60

2011 14,363 100 7,309 51 524 4 6,530
45

2010 8,848 100 2,973 30 971 10 6,004
60

총 12,648건인데 이중 부동산중개업자의 신고는 4,667건으로 전체의 37%,매매

당사자 신고는 399건으로 전체의 3%,법무사 등 기타대리인신고는 7,582건으로

전체 신고의 60%로 부동산거래신고에서 기타대리인신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

다(표 19참조).중개의뢰인인 국민이 부동산거래신고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많

은 현실에서 기타대리인 신고 비율이 높은 것은 위의 네 가지 사례 중에서 불법

적인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적인 부동산중개 및 부동산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신

고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표 19>원주시 부동산거래신고 현황

*자료 :원주시청 지적과

제3절 중개수수료에 관한 현황 및 문제점

1.현황

가.우리나라의 중개수수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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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 구분 거래금액 요율상한 한도액 비고

주택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0.6 25만원

시⦁도 조례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0.5 80만원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4 -

매매⦁교환 

이외의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0.5 20만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0.4 30만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0.3 -

주택 외 

중

개 대상물

매매⦁교환 및 

임대차 등
거래가액 0.9 -

공부법시행

규칙 

제20조제4항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아 의뢰인과 중개계약을 체결하

고 중개를 완성(거래계약의 체결)하면 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지불해야 할 보수

를 말한다.66)공부법에서는 미국이나 영국과는 달리 중개수수료에 관하여 법정

상한선을 두고 있는데 주택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수

수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67)

<표 20>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표

*자료 :원주시청 지적과

중개수수료의 청구권이 발생하려면 (1)중개업자와 의뢰인이 중개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고 (2)중개계약기간 내에 의뢰부동산에 대한 거래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다만 중개계약기간이 지난 후에도 의뢰인의 계약체결이 중개업자의 중개

행위를 주원인으로 하였다면 중개업자의 보수청구권은 인정된다.(3)중개행위와

66) 공부법 제32조

67) 공부법 제3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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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계약의 체결 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즉 의뢰인의 거래계약의 체결은

중개업자의 중개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체결된 것이어야 한다.다만 중개업자의

중개행위가 유일한 원인일 필요는 없다.(4)수수료에 관한 약정을 하는 것이 일

반적이지만 약정이 없어도 중개업자는 상법상 상인의 자격을 가지기 때문에 수

수료의 청구권이 인정된다.68)(5)의뢰인의 거래계약이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

실을 원인으로 하여 무효 또는 취소되지 않아야 한다.69)그러나 의뢰인의 고의

나 과실로 인하여 거래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수수료청구권이 소멸하지 아니

한다70).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부동산중개계약은 대부분 일반중개계약이다.일반중개

계약의 체계에서는 중개업자가 의뢰부동산에 대하여 아무리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였다 하더라도 거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공부법에서의 중개수수료는 한 건의 중개계약을 염두에 두고 책정된 것이지만

중개업자의 입장에서는 일반중개계약의 관행에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지만 중

개완성에는 실패한 수많은 중개계약에 대한 보상까지 고려한 중개수수료체계의

확립을 요구하고 있다.또한 지금의 부동산중개는 과거처럼 중개의뢰인과 의뢰

물건을 단순히 소개해 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의뢰물건에 대한 권리분석

과 거래부동산의 법적,물리적,경제적 상태까지 분석하고 더 나아가서는 수익성

분석 및 입지분석까지 실시하여 중개의뢰인에게 물건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과

거 소개업수준의 부동산중개를 고려하여 만들어진 현재 부동산수수료체계에 대

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부동산중개수수료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부담하는 중개수수료

율의 상한선이 동일하고 중개업자는 매수인(임차인)과 매도인(임대인)쌍방으로

부터 동일한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부동산거래시장은 일

반적으로 매수인우위의 시장이기 때문에 중개업자가 초과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는 매수인에게는 법정수수료를 받고 매도인에게만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받는

68) 대법원1995.4.21선고,94다 36643판결
69) 공부법 제32조 제1항 단서

70) 이원준〮ㆍ박기원,부동산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범론사,1991),1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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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거래금액 요 율(%) 비 고

매매 또는 교환의 

매개

200만엔 이하 5%

200만엔 초과

400만엔 이하
4%

400만엔 초과 3%

매매 또는 교환의 

대리
매매 또는 교환이 매개금액의 2배 이내

임차의 매개 모두 1개월 차임 이내

임차의 대리 모두 1개월 차임 이내

것이 우리나라 중개시장의 관행이다.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영국과 미국의

경우와 같이 매수인과 매도인이 중개수수료를 차등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법의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

나.외국의 부동산중개수수료 제도

(1)일본

일본의 중개수수료에 대한 기본원칙은 성공보수주의를 택하고 있다.따라

서 거래가 성립하지 않으면 보수를 받을 수 없고 필요경비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의뢰인의 의뢰에 의하여 지불한 광고비용이나 의뢰인의 특별의뢰에 의한

비용에 대해서는 거래의 성립여부와 관계없이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71)

중개수수료의 결정은 건설대신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중개수수료에 대한 구체

적인 내역은 <표 21>와 같다.그리고 권리금이 있는 임대차의 중개 또는 대리

의 중개수수료는 당해 권리금을 매매에 의한 거래가액으로 간주하여 매매의 규

정에 의한 수수료청구도 가능하다.72).

<표 21>일본의 부동산중개수수료

*자료 :이창석,앞의 논문,459면

71) 전상수,“부동산 중개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석사 학위논문,강남대학교부동산대학원,2006,51-52면 재인용
72) 권문찬,“부동산 중개수수료의 현실화에 관한 연구“,석사 학위논문,전주대학교 행정대학원,2006,38면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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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가격 요율 비고

매매

매도인

£5,000 이내 매매가액의 5%

£5,000 - 9,500 매매가액의 3%

£9,500 이상 매매가액의 2%

매수인

£5,000 이내 매매가격의 3%

£5,000 - 10,000 매매가격의 2%

£10,000 이상 매매가격의 1.5%

임 대 모 두 초년도 임대료의 10%

대 차 모 두 초년도 임대료의 10%

관 리 모 두
 총 임대료5%, 월정수금액의 

7.5%, 농장은 수금액의 10%

(2)미국

중개수수료에 관한 미국의 제도는 법정상한선이 없고 중개업자와 의뢰인

간의 약정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그러나 오랜 관행에 의하여 매도인

이 거래금액의 4-6%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다.일반적으로 매수

인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73)

(3)영국

영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개수수료는 중개업자와 의뢰인 간의 협상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된다.그러나 오랜 관행으로 <표 22>와 같은 요금체계

가 주로 사용된다.

<표 22>영국의 부동산중개수수료

*자료 :한국공인중개사협회,“대외개방대비 부동산 중개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지,1995.

73) 이창석,앞의 논문,4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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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개수수료의 문제점

가.중개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의 문제점

우리나라에서 중개업자와 의뢰인이 체결하는 대부분의 중개계약은 일반중개계

약이다.일반중개계약은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의 선택과 선택할 수 있는 중개

업자의 수에 관하여 많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또한 의뢰인은 중개업자와의

중개계약완성에 대한 구속력이 없어 일반중개계약은 중개업자보다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도이다.의뢰인에게 큰 부담이 없는 일반중개계약에서 다른 조건들은

계약의 자유를 인정하면서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중개수수료에 관한 사항만 제

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나.중개물건에 따른 중개수수료의 문제점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에는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지만 중개수단이나 중개의

난이도에 따라 대상을 분류하면 크게 토지,일반주택,아파트,상가,빌딩 등의

물건으로 나눌 수 있다.그리고 이 중개대상물들은 각각의 특성으로 인하여 중

개에 따른 시간과 노력이 다르게 소요된다.예를 들면 아파트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획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치분석과 권리분석이 다른 중개물건에 비

해 쉬운 편이지만 토지의 경우에는 용도별 특성과 지역적 특성 그리고 개별적

특성으로 인하여 가치분석과 권리분석이 쉽지 않다.따라서 하나의 토지를 중개

하기 위해서는 아파트의 중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보다 더 많은 시간과 비용

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빌딩이나 상가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공

부법에서는 중개물건에 대한 수수료의 차이를 주택과 주택 외의 물건의 두 가지

로 나누고 있다.중개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물건에 따라 더 세분된 수수료체

계를 만들어야 한다.불합리한 공부법으로 인하여 토지와 빌딩의 중개에서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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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반하여 순가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초과수수료를 받은 경우가 현실에서는

자주 발생한다.

설문조사에서 중개업자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중개물건은 토지로 나타났고

<표 23>에서 상가와 빌딩의 비율이 낮은 이유는 중소도시인 원주에서 이를 취

급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표 23>현 수수료체계가 가장 불합리한 중개물건(설문 요약)

전체 아파트 주택 상가 빌딩 토지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150 100% 15 10.0 38 25.3 19 12.7 18 12.0 60 40.0

다.매도인과 매수인의 중개수수료율 문제

매수자우위의 중개시장에서 부동사매매의 필요성은 매도인이 훨씬 더 강하다.

따라서 매도인은 중개수수료를 조금 더 지불하거나 중개업자에게 금전적인 인센

티브를 부여하고서라도 부동산을 매매하고자 하는 것이 부동산중개시장의 현실

이다.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수수료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공부법은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영국은

매도인이 매수인보다 약 2배의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고 미국의 경우에는 일반적

으로 매도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

라.낮은 중개수수료율

<표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수수료율은 미국 등 외국에 비하면

매우 낮다.물론 나라마다 제공되는 중개서비스의 차이가 있어 비율로만 비교할

수는 없지만 부동산물건과 중개의 난이도를 함께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수수

료를 책정하여야 한다.효과적인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 토지 등 일부 물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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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에서 나타나고 있는 초과수수료의 관행을 바로 잡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수수료의 현실화는 필요하다고 본다.

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전체 응답자 150명 중 110명

(73.3%)이 현재의 중개수수료율에 관하여 불만족을 나타냈다(표 25참조).

<표 24>국가별 중개수수료

대한민국 일 본 미 국 영 국 독 일

부담자
수수료

율 %
부담자

수수료

율
부담자

수수료

율
부담자

수수료

율
부담자

수수료

율

쌍방
0.6 

-1.8
쌍방 3-5 매도인 4-5% 쌍방 2.5-8 쌍방 6.66

*자료 :신현수,“부동산중개수수료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강원대 석사학위 논문,2009

재인용

<표 25>현 중개수수료에 대한 만족도 조사(설문 요약)

전체 매우 불만 불만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150 100% 40 26.7 70 46.6 37 24.7 3 2.0 0 0

제4절 부동산중개제도 설문분석

1.설문 대상 등

부동산중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의 전문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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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기간
전체

1년미만 1-3년 3-5년 5-10년 10년이상

중개업자 

업무영역 확대

빈도 1 4 3 9 2 19

% 4.2% 22.2% 7.9% 21.4% 7.1% 12.7%

무등록중개업

자 해소

빈도 2 8 10 16 10 46

% 8.3% 44.4% 26.3% 38.1% 35.7% 30.7%

중개수수료의 

현실화

빈도 16 5 22 12 14 69

% 66.7% 27.8% 57.9% 28.6% 50.0% 46.0%

중개계약제도
빈도 5 1 2 4 2 14

% 20.8% 5.6% 5.3% 9.5% 7.1% 9.3%

중개업자교육
빈도 0 0 1 1 0 2

% 0.0% 0.0% 2.6% 2.4% 0.0% 1.3%

전체
빈도 24 18 38 42 28 15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26>중개업자의 종사기간과 우선적 제도개선이 필요한 분야(설문 요약)

부동산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중개업자,중개계약 및 중개수수료에 관한 총 18문

항의 설문을 작성하여 원주지역 중개업자(총 150명 중 120명)를 중심으로 2013

년 5월 25일부터 6월 8일 까지 15일 간 실시하였다.설문에 대한 개별적인 분석

내용은 중개업자,중개계약 및 중개수수료의 해당분야에서 각각 삽입하였다.

이 장에서의 통계자료는 서로 관련 있는 부분을 묶어 종합적으로 분석한 자료

중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자료들만 간추린 내용이다.

2.부동산중개업 제도개선 연구

  ,P<0.05

<표 26>을 보면 중개업에 종사한 기간별로 중개업 제도 개선에 대한 인식이

다르게 나타났다.대체적으로 중개업에 종사한지 1년 미만인 응답자의 경우 중

개수수료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67%를 차지하고 있다.이에 비

해 중개업 종사기간이 1-3년 정도 된 응답자의 경우 무등록중개업자 해소를 가

장 우선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분야라고 응답하였다.대체적으로 중개업에 종

사한지 3년 이상 된 응답자들은 무등록 중개업자 해소와 중개수수료의 현실화를

모두 우선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생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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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기간
전체

1 2 3 4 5

교육내용의 단순
빈도 5 6 22 14 8 55

% 20.8% 33.3% 57.9% 33.3% 28.6% 36.7%

교육기간이 짧음
빈도 7 0 0 2 0 9

% 29.2% 0.0% 0.0% 4.8% 0.0% 6.0%

강사의 전문성 

부족

빈도 4 2 4 5 4 19

% 16.7% 11.1% 10.5% 11.9% 14.3% 12.7%

실무능력 배양부족
빈도 8 10 12 21 16 67

% 33.3% 55.6% 31.6% 50.0% 57.1% 44.7%

전체
빈도 24 18 38 42 28 15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27>중개업 종사기간별 사전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설문 요약)

3.등록 전 사전교육 연구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중개업자 등록을 위한 사전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응답의 경우 중개업 종사기간에 따라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다소 다르게 나타났

다.중개업 종사기간이 짧은 응답자들은 상대적으로 교육내용의 단순과 교육기

간이 짧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이에 반해 중개업 종사기간이 길수록 대체적

으로 현재의 중개업 등록을 위한 사전교육이 실무능력 배양부족에 있음을 지적

하고 있다.특히,중개업에 종사한 기간이 10년 이상 된 응답자들의 57%가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 공인중개사협회의 사전교육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

타났다.

  ,P<0.05

4.중개업협회의 기능에 관한 연구

중개업자들은 중개업에 종사한 기간에 따라 협회가 해야 하는 업무에 대해 다

르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종사기간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수수료 등 불

합리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중개업 종사기간에 따라 응답자들이

차등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전국 또는 지역단위의 거래정보망 확충에 대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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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기간
전체

1 2 3 4 5

수수료등 불합리한 

법 개정

빈도 10 7 24 22 11 74

% 41.7% 38.9% 63.2% 52.4% 39.3% 49.3%

전국 또는 지역단

위의 거래정보망 

확충

빈도 0 9 12 11 8 40

% 0.0% 50.0% 31.6% 26.2% 28.6% 26.7%

중개업자의 교육 

및 정보제공

빈도 5 0 2 5 2 14

% 20.8% 0.0% 5.3% 11.9% 7.1% 9.3%

공제사업의 합리화
빈도 8 2 0 2 7 19

% 33.3% 11.1% 0.0% 4.8% 25.0% 12.7%

회원 간 친목
빈도 1 0 0 1 0 2

% 4.2% 0.0% 0.0% 2.4% 0.0% 1.3%

기타
빈도 0 0 0 1 0 1

 % 0.0% 0.0% 0.0% 2.4% 0.0% 0.7%

전체
빈도 24 18 38 42 28 15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28>중개업 종사기간별 중개사협회의 기능에 대한 인식(설문 요약)

분이었다.

  ,P<0.05

종사기간이 매우 짧은 1년 미만의 중개업자들은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반면 종사기간이 늘어날수록 대체로 거래정보망 확충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가지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이외에도 공제사업의 합리화와 관련해서 10년 이상 중개

업에 종사한 그룹과 중개업에 종사한지 1년이 되지 않는 중개업자들이 그 필요

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5.중개업자의 수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본 연구에서는 중개업자의 수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중개업으로

인한 만족도는 불만족,보통,만족의 3개 그룹으로 평가하였으며 중개업 종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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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전체

불만족 보통 만족

중개업자 

업무영역 확대

빈도 3 10 4 17

% 8.1% 15.2% 9.5% 11.7%

무등록중개업

자 해소

빈도 9 14 23 46

% 24.3% 21.2% 54.8% 31.7%

중개수수료의 

현실화

빈도 22 32 13 67

% 59.5% 48.5% 31.0% 46.2%

중개계약제도
빈도 3 8 2 13

% 8.1% 12.1% 4.8% 9.0%

중개업자교육
빈도 0 2 0 2

% 0.0% 3.0% 0.0% 1.4%

전체
빈도 37 66 42 145

% 100.0% 100.0% 100.0% 100.0%

<표 29>중개업자의 수입에 대한 만족도와 제도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인식(설문요약)

따른 수입 만족도에 따라 중개업 제도 개선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

증하였다.중개업 종사에 따른 수입 만족도 수준에 따라 중개업 제도개선에 대

한 인식이 다른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대체적으로 중개업 종사에 따른 수입에 대

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중개수수료의 현실화를 우선적인 제도 개선 분야로 인식

하였다.또한,부동산중개업 종사에 따른 손질에 만족하는 응답자들은 중개수수

료의 현실화보다는 무등록중개업자 해소를 우선적인 제도개선 과제로 인식하였

다.이런 분석결과는 현재 중개업자가 중개업 종사에 따른 수입의 만족도에 따

라 중개업 제도개선의 우선적인 개선과제를 다르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으로서 향후 중개업협회를 중심으로 제도개선을 추구하는 경우 중개업자

간의 이런 의견 차이에 대한 조율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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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부동산중개제도의 개선방안

제1절 부동산중개업자 등에 대한 개선방안

1.중개업자의 자격 및 등록

부동산의 공공성 및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면서 공법의 규제가 강화되고 부동

산에 대한 가치평가가 생산성과 수익성에 대한 평가로 바뀌면서 개별 부동산의

정확한 가치파악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또한 부동산의 가격은 매우 높기

때문에 부동산거래는 거래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의 삶과 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

친다.외부의 부동산 환경도 우루과이협정과 미국,유럽 등과의 FTA의 발효로

인하여 부동산시장은 개방화・국제화시대에 놓여 있다.이런 환경의 변화에 놓

인 중개업자의 역할은 과거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현대의 중개업자는 부동산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국민경제의 발전

에 이바지할 수 있는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

위와 같은 현실을 고려하면 공부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등록 전 실무교육

은 시간적・내용적인 측면에서 모두 부족하다.우리나라도 미국 등 부동산 선진

국과 마찬가지로 능력 있고 신뢰받은 중개업자를 양성할 수 있는 제도를 준비하

여야 한다.한꺼번에 모든 선진제도를 다 수용할 수 없지만 등록 전 실무교육은

현장에 투입되어 부동산중개를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실시하여야 한다.더 나

아가서 일정기간의 경력조건도 추가하여야 한다.왜냐하면 고가인 부동산거래는

거래참여자의 삶과 부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2013년 6월 4일 공부법 제11차 개정에서 중개업자는 물론 중개업자 고용인에

게도 업무 전에 사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중개업자와 소속공인중개사에게 등록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의무화한 것은 현실을 고려한 적절한 개정이다.향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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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법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유용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중개업자의 설문조사에서도 사후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150명 중 104명(69.3)으로 나타나 연수교육의 필요성이 입증되었다.

또한 중개업자에 대한 수급조절도 고려하여야 한다.아무리 유능한 중개업자

를 배출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참여하는 중개업자의 수가 적정인원을 초과하면

중개업자 사이에 경쟁이 과열되고 이로 인하여 부실 중개 및 불법중개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국가에서 작성하는 인구(가구)통계,부동산거래신고 건 수,거래

가격 등을 참조하면 적정 중개업자의 수를 예측할 수 있다.

2.중개업자의 업무범위

부동산컨설팅업자가 의뢰인에게 입지에 대한 컨설팅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

스럽게 부동산에 대한 중개 업무를 의뢰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개업자의 경우

에도 부동산중개를 하면서 권리분석 외에 입지선정,개발 및 금융의 알선까지

의뢰인으로부터 다양한 의뢰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다른 업종과의 업

무조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부동산서비스 중에서 지적측량이나 감정평가와

같이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고 전문자격제도를 가지고 있는 업무영역은 제

외한 일반적인 부동산서비스는 중개업자의 업무영역으로 편입되어야 한다.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가치평가와 입지선정 등의 부동산상담,부동산의 위탁대리나

임대관리와 금융의 알선 및 이사에 부수되는 업무 등 의뢰인의 편의를 위한 업

무는 물론 법적 구속력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매매와

개발 등의 경우에도 중개업자의 업무로 허용하는 것이 법적 투명성 확보에 바람

직하다 하겠다.74)

종국적으로는 부동산서비스업의 개방화에 대비하여 미국과 같이 국제적인 경

쟁력을 갖추고 모든 부동산서비스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종합부동산회사

의 설립을 고려해볼 시기가 왔다.

74) 임이택 외2,앞의 논문,63-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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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무등록중개업자에 대한 개선방안

현재 무등록중개업자의 중개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공부법에 의한 처

벌과 신고포상금제가 전부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책으로는 무등록중개업자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근본적인 해결책은 무등록중개업자가 중

개행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거하는 것이다.무등록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하

는 환경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전속중개계약을 활성화시키는

일이다.전속중개계약은 중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중개업자의 자질을 향상시키

는 장점도 있지만 무등록중개업자의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도 된다.그리

고 법의 개정을 통하여 취할 수 있는 대책으로는 첫째 부동산거래신고를 중개업

자의 고유권한으로 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75)원주시 통계자료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부동산거래 당사자들이 거래신고를 하는 경우(3%)는 아주 드물어 부

동산거래신고를 중개업자의 고유권한으로 한다고 해도 거래당사자에게 주는 피

해가 적고 업무영역이 중복되지 않아 기타신고 대리인에게도 큰 피해를 주지 않

는다.

둘째는 세무서에 부동산 자문으로 사업자등록만 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컨설

팅업체에 대한 규제를 둘 수 있다.부동산 컨설턴트란 어떤 부동산서비스에 문

제가 있어 상담을 의뢰한 의뢰인에게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부동산컨설턴트는 부동산과 부동산서비스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서비스분야에 따라 자격을 달리 해야 한다.왜냐하면 한 사람이 모

든 부동산서비스에 정통할 수 없기 때문이다.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런 자

격조건 없이 세무서에 ‘부동산 자문’으로 사업자등록만 하면 컨설팅이라는 간판

을 걸 수 있다.전문적으로 컨설팅 업을 운영하는 법인을 제외하고 개인이 컨설

팅 등록을 한 경우 대부분 부동산중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76)분야별

로 전문가가 컨설턴트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부동산컨설팅업을 세분하고 그에 합

75) 임이택 외2,앞의 논문,67면
76) 원주, 횡성 외곽지역에도 10여 곳의 컨설팅업체가 부동산중개에 관여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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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법과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매도인과 매수인이 지급한 중개수수료에 대한 세금혜택을 더 많이 부여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부동산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정책을 실시하는데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세금혜택을 더 많이 부여하면

부동산거래활성화는 물론 무등록중개업자에 대한 중개행위를 차단하는 효과도

볼 수 있다.

넷째 사업장의 간판으로 ‘부동산’의 문자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어떤 사업을 하

는 지를 구체적으로 간판에 써 넣을 것을 의무화하여야 한다.중개업자에게 ‘부

동산 중개’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

처럼 컨설팅업자에 대해서도 ‘부동산’이라는 간판이 고객들로 하여금 부동산중개

사무소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적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중개업자의 설문조사에서 무등록중개업자의 중개행위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책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중개업자만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

장 많았다(표 30참조).

<표 30>무등록중개업자의 중개행위에 대한 대책(설문 요약)

전체 벌칙의 강화
합리적인 

신고포상금제 

부동산거래신고를 

중개업자의 전속으로 
기타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150 100% 42 28.0 31 20.7 77 51.3 0 0

4.부동산중개업협회

우리나라의 중개협회의 최우선 과제는 전문가집단으로서의 권위와 신뢰를 확

보하는 것이다.협회의 운영미숙과 임원 간의 불화 그리고 회원들의 비협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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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협회의 존재가치 마저 위협받는 현실은 중개업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협회가 권위를 찾기 위해서는 협회 임원 등이 해당업무의 전문가로 인정을 받아

야 하고 협회의 운영을 위한 수익만을 목적으로 조건 없이 회원들을 가입시킬

것이 아니라 전문지식과 기본소양을 갖춘 중개업자를 선택하여 회원의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이러한 권위를 바탕으로 영국의 왕립측량사협회나 미국의 전

미부동산협회처럼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전문가 단체로 거듭나야 한다.

그리고 협회 스스로 자정작업을 실시하여 협회의 운영과 활동에 회원들이 적극

지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와 같은 권위를 바탕으로 하여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중개업자의 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속 있는 연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미국의 경우처럼 협회 자체의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다.77)또한 국민의 편익에 기여할 수

있는 부동산중개제도를 개발하여 정부의 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회원들이 협동하고 참여하는 협회가 되어야 한다.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전국적인 조직망을 통한 부동산거래정보망을 활성화하는 것이다.많은

회원과 거대한 정보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운영환경과 홍보 등의 부족으로

많은 중개업자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협회는 거래정보망의 운영체계를 개선

하여 전국의 모든 중개업자들의 의뢰물건들을 지역에 따라 한 눈에 볼 수 있도

록 전산화하여 회원인 중개업자에게는 광고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 의뢰

인인 국민에게는 필요한 부동산을 쉽게 찾을 수 있는 편익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절 부동산중개계약에 대한 개선방안

1.전속중개계약의 활성화

77) 한국토지행정학회 “공인중개사제도 무엇이문제인가”,(공인중개사제도개선토론회 200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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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신뢰와 책임 

소재분명
신중한 중개

중복비용의 

절약

유능한 중개 

업자 양성
기타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86 100% 46 53.5 86 22.1 15 17.4 5 5.8 1 1.2

전속중개계약은 의뢰인에게 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와 중개를 완성해야 한다

는 구속력을 부여하는 단점이 있지만 중개업자에게는 중개완성을 위해 노력할

명분과 의무를 부여하고 중개의뢰내용이 공개됨으로 인하여 투명한 중개질서를

만들며 일반중개계약에서 나타나는 중개업자 사이의 중복비용을 방지하는 등의

장점이 있다(표31참조).

또한 전속중개계약이 활성화되면 무등록중개업자에 의한 부동산중개행위가 근

절되고 중개수수료의 안정에도 도움을 주는 등 건전한 부동산중개질서의 확립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이런 이유로 미국,영국 등 부동산선진국에서는 전속중개

계약이 주류를 이룬다.

<표 31> 전속중개계약의 장점(설문 요약)

중개업자의 설문조사에서도 전속중개계약이 중개업자가 가장 선호하는 중개계약

으로 나타났다.(표 32참조)

<표 32> 중개업자가 가장 선호하는 중개계약(설문 요약)

전체 일반중개계약 전속중개계약 독점중개계약 순가중개계약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150 100% 53 35.3 85 56.7 2 1.3 10 6.7

전속중개계약을 활성화시키려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의뢰인에게 만족할

만한 이익을 부여해 주어야 한다.지금 바로 시행할 있는 정책으로는 전속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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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과 그 장점을 국민에게 알리는 적극적인 홍보78)를 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

결하는 의뢰인에게는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법이 있다.그리고 향후 대책

으로는 중개수수료체계를 개편하여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중개수수

료의 제한을 없애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중개수수료의 제한을 두는

방안과 부동산에 대한 사경매제도가 도입한다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부동산

에 대해서만 사경매에 참여시키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전속중개계약

을 법으로 의무화하자는 의견79)은 국민의 기본권인 ‘계약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고 본다.

2.부동산 사경매제도의 도입

영국에서는 왕립측량협회의 공인중개사인 적산사가 공공기관 또는 그의 사무

실 등에서 사경매를 실시하고 있다.80)우리나라에서도 영국의 경우처럼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사적 경매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급하게 부동산을 처분해야 할 매도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신문,인터넷 등에 광고를 하거나 중개업자나 지인에게 매매를 의뢰하는 것이

전부이다.이 경우에는 부동산의 매매가격이 가치에 비해 매우 저렴한 것이 보

통이다.부동산 사경매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사정이 급박한 매도인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하나 더 갖게 되고 다수의 경쟁을 통하여 보다 합

리적인 가격으로 물건을 매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경매제도의 운영방법으로는 우선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부동산은 전속중개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처분되지 않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고 경매의 대리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중개업자에게만 부여하여

중개시장의 잠식을 예방하며 경매를 실시하는 기관으로는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고 제도가 성숙하면 협회로 업무를 이관

78) 주진헌(2007),“전속중개계약 정착방안 및 효과 연구”,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42면 재인용
79) 최봉현,“부동산의 전속중개계약 및 거래정보망 합리화 방안”,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7,47면
80) 김하현,전게논문,1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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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협회의 지부 또는 지회에서 경매를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3.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거래신고제도는 거래당사자들에게 거래부동산에 대한 실제거래가격을

신고하도록 하여 부동산거래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며 부

동산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이러한 목적은 부동산거래시장에 참

여하는 당사자들의 올바른 도덕성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현황과 문제점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부동산거래신고가 어느 정도 정

착되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에서는 허위의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법무사 등 기타 대리인 신고이다.

중개업자의 중개행위로 인하여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부동산거래신고는

중개업자가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대부분 법무사를 통하여 이전수속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거래신고를 법무사가 대리 신고하는 것은 부동산중개

에 참여한 자가 무등록중개업자이거나 중개업자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거래가 아

닌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따라서 불법적인 거래를 합법으로 위장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기타 대리인에 의한 부동산거래신고를 폐지하여야 한다.의뢰인이 중

개업자를 통해서 부동산거래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동산거래신고는 저렴한 비용

으로 중개업자에게만 신고를 위임할 수 있는 제도를 법제화하여야 한다.81)

법의 개정을 통하여 위와 같이 법제화가 이루어진다면 무등록중개업자에 의한

시장질서 교란행위와 일부 중개업자들의 불법적인 거래행위를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영국에서도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내용의 명확성과 적법

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솔리시터’라는 변호사를 통해서 작성하도록 하는데 이 제

도는 부동산거래신고를 중개업자의 전속권으로 하는데 좋은 시사점을 준다.

81) 임이택 외2,앞의 논문,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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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중개수수료에 대한 개선방안

1.개관

공부법에 의한 중개수수료는 과거 소개영업법시대의 환경에서 결정된 수수료

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소개영업법이 시행되던 때의 중개업자의 업무는 법명

표현대로 부동산을 의뢰인에게 소개해주는 역할이 주를 이루었지만 현대의 중개

업자는 부동산에 대한 소개뿐만 아니라 권리분석,입지분석 등 다양한 부동산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따라서 중개업자의 역할 변화에 따른 중개수수료의 조정

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무조건적인 수수료율의 상향보다는 중개서비스의 양과 질

을 파악하여 서비스를 받는 의뢰인도 만족할 수 있는 수수료체계를 만들어야 한

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초과수수료문제는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부동산중

개에서 가장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초과수수

료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를 진행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뢰인은 문제를 제기하

지 않아 표면에 나타난 수수료위반 건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이와 같

은 현상은 일부 중개업자의 과욕도 원인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중개수

수료체계의 미비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지하경제의 양성화로 탈세를 방지하고 올바른 중개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는 중개수수료체계의 개편은 이루어져야 한다.

2.중개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

일반중개계약에서 중개의뢰인은 거래계약체결에 관한 많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중개업자와 중개계약을 하더라도 그 중개업자와의 중개완성이 강요되지

않는다.따라서 일반중개계약에서 중개수수료율을 자율화하더라도 의뢰인인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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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는다.일반중개계약에서 선택권을 가진 자가 의뢰

인이기 때문이다.우리나라의 중개업의 발전과 바람직한 중개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일반중개계약을 지양하는 측면에서도 중개수수료의 자율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그리고 중개업자가 의뢰인을 이용하여 폭리를 취하는 경우에는 민법의 일

반원칙으로 해결하여도 되지만 종국적으로는 민법의 개정을 통하여 민사중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전속중개계약의 경우에는 의뢰인이 중개계약에 구속되어 의뢰한 중개인과 중

개계약을 완성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중개업자의 중개서비스능력과 중개질

서가 정립되기 전까지는 중개수수료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그러나 현재 시행

되고 있는 요금체계는 수정되어야 한다.현재 중개수수료 체계는 거래계약의 종

류에 따라 매매・교환 과 그 이외의 항목으로 나누고 금액에 따라 수수료율을

다르게 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역진적인 보수체계와 중개서비스에 따른

수수료의 구분이 없다는 점이다.거래금액이 클수록 부동산의 중개는 그만큼 힘

들어지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그래서 거래금액이 고액인 경우에는 중

개업자와 의뢰인 사이에 초과수수료에 대한 이면계약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역진적 수수료체계는 수정되어야 한다.82)그리고

중개업자의 업무영역의 확대를 조건으로 중개업자의 서비스내용에 따른 중개수

수료체계의 구분도 필요하다.

3.중개물건과 중개수수료

중개업자의 설문조사(16,17문항)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중개물건에 따라 중

개의 난이도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설문조사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토지의 경우를 예로 들면 토지를 중개하기 위해서는 거리상으로 수십 킬

로미터를 가야 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의 토지를 중개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의

82) 김봉섭,“우리나라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에 관한개선방안-역진요율체계를 중심으로-“,한국지적학회지 14권 1호,(한국지적

학회,1998.)71-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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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방문도 하여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많다.따라서 중개의 난이도에 따라 중

개물건에 대한 수수료를 다양화하여야 하며 수수료 차이를 주택과 주택 외의 두

종류만으로 구분하고 있는 공부법상의 수수료체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중개의 현실을 살펴보면 중개의 난이도가 높아 법정수수료만으로는 중개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중개업자는 중개를 거절하거나 초과수수료를 요구하게 되는

데 중개의 거절이나 초과수수료의 요구는 둘 다 의뢰인에게 불리하다.그렇다고

사정이 급한 의뢰인으로서는 중개의뢰를 하지 않을 수도 없다.이로 인해 부동

산중개에 순가중개계약 및 초과수수료의 관행이 존재하고 이는 중개질서를 어지

럽히는 동시에 중개업자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개물건에 따른 수수료체계가 재정립되어야 한다.

4.매도인과 매수인의 중개수수료의 차등화

매도인과 매수인의 중개수수료에 차이를 두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는 미국과

영국이 있다.미국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매수인은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매

도인이 거래금액의 4-5%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영국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

수인보다 약 2배 정도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부동산중개업계의 관행(특히 토지의 경우)을 보면 일반적으로 매수인보다는

매도인의 사정이 더 급박하기 때문에 매도인이 더 많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중개

업자의 경우에는 매수인 측의 중개업자가 더 많은 권리를 행사한다.원주의 예

를 들면 특히 고액의 거래물건이거나 지리적 여건 등으로 거래가 곤란한 부동산

의 공동중개에 있어서 매수인 측 중개인은 매수인의 수수료는 전부 자기 몫으로

하고 매도인 측의 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법정수수료를 초과하는 보수를 받아

그 금액을 매수인 측 중개업자와 분배하는 형식의 거래가 자주 이루어지고 있

다.이러한 행위는 중개업자가 사정이 급박한 매도인을 이용하여 이익을 챙기는

비윤리적인 행위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잘 팔리지 않는 물건을 중개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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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선택일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부동산 거래현실을 법의 테두리 안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중개수

수료의 자율화가 필요하지만 중개업이 성숙될 때까지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수수

료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 할 것이다.

<표 33> 현 부동산중개수수료의 개선책 (설문 요약)

전  체
수수료율의 

상한선 상향

매도인과 

매수인의 

수수료 차등

전속중개와 

일반 중개 

수수료 차등

중개수수료의 

자율화
기타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334
100.0

%
123 36.8 89 26.7 69 20.7 53 15.8 0 0

*다문항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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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제1절 연구의 요약

1984년 4월 1일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최초의 독자적인 법률인 부동산중개업

법(법률 제3676호)이 시행되고 그로 인해 공인중개사제도가 도입되면서 우리나

라의 부동산중개제도는 과거와 다른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그 이후 부동산중개

업법의 개정과 공부법의 탄생 그리고 11차에 걸쳐 공부법의 개정이 이루어지면

서 우리나라의 중개제도는 오늘에 이르고 있다.그러나 공부법의 제반규정들은

현대적 추세의 부동산환경을 따라가기에는 너무 부족하다.사회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중개업자를 원하는데 공부

법에서는 소개업자 수준의 중개업자를 전제로 한 규정들이 많고 중개업자의 자

율과 창의성에 바탕을 두기 보다는 중개업자를 통제하기 위한 규정들이 많이 있

다.

본 논문에서는 부동산중개제도 중에서 국민의 재산형성과 경제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개업자,중개계약 및 중개수수료에 관하여 그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그리고 실증적인 연구 결과를 도출하

기 위하여 원주지역과 수도권지역의 중개업자 150명을 대상으로 총 24개 문항에

달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해당분야의 연구에 이용하였다.

부동산중개업자의 연구에서는 중개업자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등록 전 실무교육과 등록 후 연수교육의 내실화를 제시하였고 중개업자의 업무

범위를 현대적인 추세와 현실에 맞게 확대시키는 방안을 연구하였으며 무등록중

개업자의 중개행위에 의한 시장교란행위의 심각성과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

들을 살펴보았고 마지막으로 협회의 목적과 기능을 연구하면서 협회의 권위를

확보하고 공부법에서 요청하고 있는 협회의 설립취지를 살릴 수 있는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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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시하였다.

중개계약의 연구에서는 중개계약의 유형별 장단점을 비교하여 그 중 전속중개

계약이 부동산거래의 투명성과 건전한 중개질서의 확립에 가장 적합한 중개계약

임을 확인하였고 전속중개계약의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또한 부

동산거래신고제의 연구에 있어서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의 원주시 부동

산거래신고 자료를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와 중개업자의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거래신고에서 법무사 등 기타 대리인신고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상술하였다.

중개수수료의 연구를 통하여 순가중개계약이나 과다한 중개수수료의 요구가

일부 중개업자의 과욕에서 비롯된 경우도 있지만 공부법의 중개수수료체계의 미

비에 더 큰 원인이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 연구한 결과들을 종합하면 첫째 중개업자,중개계약 그리고 중

개수수료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서 문제점 중 일부는 해당분야에만 국한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문제점들은 세 가지의 중개제도와 서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예를 들면 중개업자의 자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중개계약이 성

행하고 일반중개계약의 현실에서는 중개업자의 존립을 위한 초과수수료의 문제

가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다.따라서 서로 관련이 있는 세 가지 문제점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필요로 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전속중개계약을

활성화시키는 것과 부동산거래신고를 중개업자만이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

는 것을 종합대책으로 제시하였다.

둘째 부동산중개업은 사인 간의 부동산의 거래행위를 중개하는 상행위로 사법

의 영역에 속한다.그러나 우리나라의 공부법은 부동산중개업을 규제하는 공법

적 성질을 가진 규정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이러한 통제규정들은 과거 소개영

업법 및 부동산중개업법이 시행되던 때에 중개업자의 불공한 거래행위가 자주

발생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그 당시에는 존재의미가 있었지

만 국민들의 부동산거래에 대한 지식이 높아지고 중개업자 사이의 경쟁이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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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 현대에는 그 존재가치가 무의미한 규정들이 많다.특히 중개수수료에 대한

통제는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의뢰인과 중개업자에게 성공보수 등 이면계약의 여

지를 남기고 이로 인해 탈세와 준법정신의 약화라는 부작용을 가져오기 때문에

수수료에 대한 제한은 점진적으로 해제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얻었다.

제2절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본 논문에서는 부동산중개제도 중에서 중개업자와 중개계약 그리고 중개수수

료에 관한 제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는데 중요한 연구 자료에 속하는

부동산거래자료 및 중개업자의 설문조사를 원주라는 지방의 중소도시로 한정하

여 전국적인 현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그리고 자료 중에는 중개업자들

이 공개하기가 쉽지 않은 초과수수료 문제 및 중개업자의 수입의 만족도 등과

무등록중개업자의 현황 및 거래 건 등 정확한 현황 파악이 곤란한 경우도 있었

다.또한 자료의 부족으로 구체적인 분석 없이 선행 연구를 이용하거나 중개현

장에서 중개업자들의 경험에서 축적한 지식을 사용하여 개괄적으로 연구를 수행

한 한계점도 가지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여 전국적으로 수집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여야 한다.특히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

며 각종 통계자료로의 접근이 쉬운 국가기관이 연구를 한다면 부동산거래에서

초과수수료나 무등록중개업자의 중개행위에 대한 실태파악은 쉽게 할 수 있다.

하나의 예를 들면 그동안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다면 전국적인 실태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그리고 이와 같은 자료를 객관

적이고 합목적적으로 분석하여 부동산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들을 법의 테

두리 안으로 포섭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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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day'srealestatemarketinKoreahaschangedsignificantly.Firstof

all,therealestatevaluationhasshiftedfrom marketcomparisonmethod

basedonrealestatepricestoincomecomparisonmethodbasedonprofitsor

income.Second,whilepossessionofrealestateguaranteedprofitsinthepast

duetorisingprices,thecurrentstagnationofrealestatemarketmade

operatingprofitsmoreimportantthanprofitsfrom possession.Suchchanges

intherealestatemarketrequiredifferentrolesofrealestatebrokerageand

brokers,comparedtothepast.

Thus,thisstudyexaminedthestatus,issues,andimprovement

measuresforthreecomponentsofrealestatebrokeragesystem,including

realestatebrokers,realestatecontractsandrealestatecommissions,to

effectivelyrespondtothedemandsforchangesintherealestatebrokerage

andestablishasoundcultureofrealestatebrokerage.

Toaccomplishtheobjectives,thisstudyutilizedtheresearchdataon

realestatebrokeragesystem from precedingstudiesandstatisticsofpublic

institutions,includingtheMinistryofLandandTransportationandWonju

CityHall,andprivateorganizationssuchasKoreaRealtorAssociationto

identifythecurrentsituation.Basedontheanalyzeddata,theproblemsand

improvementmeasureswereexploredandanexpertsurveywasdoneon150

realestatebrokerstoempiricallysupporttheresearchdataandidentifythe

situationmoreaccurately.

Theresearchbasedontheabovedataproducedthefollowingresults.

First,pre-jobtrainingandfollow-uptrainingforbrokersshouldbe

strengthenedtoboosttheirexpertise.Second,toprovideefficientreal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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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stoconsumers,thedutiesofbrokersshouldbeexpandedin

accordancewiththecurrentdemands.Third,theanalysisofunregisteredreal

estatebrokersrevealedthattheyaccountforalargepartofthewhole

market,andthebiggestpitfallwasdisturbanceoftherealestatemarket,

accordingtodamage-specificanalysis.Countermeasureswereestablishedas

stimulationofexclusivebrokerageagreementandimprovementofrealestate

transactionreportingsystem.Fourth,theanalysisofRealEstateBrokerage

Associationconcludedthattheirprofessionalism andprestigeshouldbe

securedandthatitshouldconductactivitiesforimprovementofunreasonable

lawsandsystemsincludingfeesandstimulationofnationwiderealestate

transactioninformationnetworkasafirstpriority.

Theresearchintorealestatebrokerageagreementconfirmedthat

exclusivebrokerageagreementismorebeneficialthanthecurrently

predominantgeneralbrokerageagreement.Asawaytostimulateexclusive

brokerageagreement,legislativepoliciessuchastaxbreaksand

liberalizationofbrokeragecommissionsweresuggested.Inaddition,a

researchintotheproblemsofrealestatetransactionreportingand

improvementmeasureswasconducted.Furthermore,introductionofprivate

auctionsystem wassuggestedforefficienttransactionofitemsupforurgent

sale.

Theanalysisofrealestatebrokeragecommissionsconfirmedthatthe

currentstatutorycommissionratethatisoutoftunewithrealityhasledto

thenetpricebrokerageagreementandexcessivefees.Topreventsuch

problems,segmentationofitemsintoland,apartments,houses,commercial

buildings,andbuildings,andadjustmentofcommissionrateinaccordance

withthelevelofdifficultiesofbrokeragewere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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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combinedresultssuggestthatKorea'srealestatebrokers,

brokeragecontracts,andbrokeragefeesarecorrelatedintermsofstatus,

problemsandsolutions.Thus,thefollowingmeasuresweresuggestedto

solvethoseissuessimultaneously:stimulationofexclusivebrokerage

agreementandmakingrealestatereportingasanobligationofrealestate

bro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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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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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본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

다.

   본 설문지는 석사학위 논문의 바탕이 될 연구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 

부동산중개업의 운영과 부동산중개계약의 체결 등에 있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그 개선책을 제시하는데 귀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본 설문지의 응답 내용은 무기명으로 처리되며 통계법에 의해 비밀이 보장되

며 연구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쁜 시간에도 설문에 응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3년 5월

                                                                       

                           지도교수 : 김주영(상지대학교 법학부 교수)  

                           연 구 자 : 박상준(상지대학과 부동산학과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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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논문에 인용될 핵심내용인 부동산중개(업) 및 부동산거래에 관한 질문입니

다. 해당하는 곳에 체크하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기타 란에 의견을 적어주십

시오.

1. 다음 부동산중개업 제도와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

① 중개업자 업무영역의 확대    ② 무등록중개업자 해소    ③ 중개수수료의 

현실화     ④ 중개계약제도    ⑤ 중개업자 교육    

2.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중개업자 등록을 위한 사전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

은?

① 교육내용의 전문성 부족    ② 교육시간의 짧음    ③ 강사의 전문성 부족   

④ 실무능력 배양부족 

3. 부동산중개업자등록 후 주기적인(1-3년) 업무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

까?

① 필요하다      ② 필요 없다.

4.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기능 중에서 가장 강조되어야할 부분은?

① 수수료 등 불합리한 법 개정     ② 전국 또는 지역단위의 거래정보망 확충  

③ 중개업자의 교육 및 정보제공     ④ 공제사업의 합리화     ⑤ 회원 간의 

친목      ⑥ 기타(                                           )

5. 현재 국민들이 생각하는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가장 큰 불신은 무엇이라 생

각하십니까?

① 중개수수료의 과다 요구    ② 중개물에 대한 과장된 정보제공    ③ 중개업

자의 전문지식 부족    ④ 중개사고 및 보상미비     ⑤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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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동산중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무등록중개업자는?

① 컨설팅등록을 한 자   ② 타인의 자격증을 대여받아 중개업소를 운영한 자   

③ 중개업소의 소속 없이 친분을 이용하여 중개업을 하는 자

④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  

7. 무등록중개업자의 중개행위로 인한 가장 큰 피해는?

① 법정중개수수료의 초과    ② 탈세    ③ 중개사고와 보상대책 미비

④ 중개업제도의 유명무실    ⑤ 기타(                            )  

8. 무등록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① 벌칙의 강화    ② 신고포상금제 실시    ③ 부동산거래신고를 중개업자만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④ 기타(                                 )  

9. 원주지역 전체 부동산중개건수 중에서 무자격자의 중개비율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① 10% 미만     ② 10 - 20%     ③ 20 - 30%     ④ 30 - 50%    

⑤ 50% 이상     ⑥ 잘 모르겠음

10. 부동산중개계약의 종류 중에서 귀하께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계약

은 무엇입니까?

① 일반중개계약   ② 전속중개계약    ③ 독점중개계약   ④ 순가중개계약 

<10번에서 일반중개를 선택하신 분은 11번 문항에 체크하시고 전속중개(독점중

개)를 선택하신 분은 12번 문항을 체크하세요>

11. 일반중개계약의 장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적은 책임   ② 의뢰인의 중개사무소 접근의 편리성   ③ 거래관행

④ 경쟁에 의한 빠른 계약성사    ⑤ 경쟁에 의한 합리적 가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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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전속(독점)중개계약의 장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신뢰와 책임소재가 분명    ② 신중한 분석을 통한 중개 가능  ③ 일반중개

에서 나타는 중복비용의 절약    ④ 유능한 중개업자의 양성    

⑤ 기타(                                                 )

13. 귀하의 부동산중개계약에서 전속중개계약이 차지하는 비율은?

① 1% 미만    ② 1-5% 미만   ③ 5-10% 미만    ④ 10% 이상

14. 현재 법정중개수수료에 대한 귀하의 만족도는 ?

① 매우 불만    ② 불만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15. 현재의 법정수수료규정에 대한 개선책은?(중복체크 가능)

① 수수료율의 상한선 상향     ② 매수인과 매도인의 중개수수료율을 다르게 

책정     ③ 전속중개계약과 일반중개계약의 수수료율을 다르게 책정    ④ 중

개수수료의 자율화     ⑤ 기타(                                 ) 

 

16. 다음의 중개물건 중에서 현재의 수수료율을 적용할 때 가장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물건은?   

① 아파트    ② 주택    ③ 상가    ④ 빌딩    ⑤ 토지

17. 17번 문항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① 교통비용의 과다    ② 중개체결률의 저하    ③ 적합물건의 부족    ④ 권

리분석 등의 어려움     ⑤ 기타(                   )

18. 귀하께서 부동산광고를 위하여 주로 이용하는 광고매체는 어디 입니까?(중

복체크 가능)  

① 교차로 등 지역생활정보지    ② 인터넷    ③ 원주부동산정보 등 부동산거

래정보망      ④ 신문     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터넷 광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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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체크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연령대는 얼마입니까?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3. 귀하가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한 기간은 얼마입니까?

① 1년 미만    ② 1-3년    ③ 3-5년    ④ 5-10년    ⑤ 10년 이상

4. 귀하의 부동산중개업의 경영형태는?

① 단독운영    ② 가족인 중개보조원 고용운영    ③ 1-2인의 중개보조원고용

운영 ④ 3인 이상의 중개보조원 고용운영    ⑤ 중개법인  

5. 귀하께서 주로 취급하는 중개대상물은 무엇입니까? (중복체크 가능)

① 아파트    ② 주택    ③ 상가    ④ 빌딩    ⑤ 토지

6. 부동산중개업으로 인한 수입의 만족도 여부?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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